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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최근 국내 보험산업은 부실금융기관의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

의 확산과 소득감소에 따른 신계약 감소 및 해약급증에 따른 보험사의

유동성부족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一連의 市場開放措置와 生·損保社間 제3영역 상호겸영 및 금융권간 업

무영역확대 등의 시장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자율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국

내외 보험회사는 물론 타금융권과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보험회사는

高費用·低效率構造의 전통적인 판매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그 어느 때보다 보험판매채널의 效率的 再編이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전화판매(TM), 인터넷판매 및 방카슈랑스와 같은

비용효율적인 새로운 판매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法的·制度的 課題

와 國內 保險會社의 運用戰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

라가 선진보험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들 새로운 판매채널의 활용은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

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판매채널간 공정한 效率性競爭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보

험회사들도 자사 실정에 적합한 판매채널운용전략의 수립을 통해 경영의

效率性提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鄭宰旭 대외정책연구팀장과 鄭榮喆 책임연구원

및 韓星眞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원의 고문과 초빙연



구위원으로 아낌없는 자문을 해준 서강대학교의 李京龍 교수와 충북대학

교의 金基洪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원 내부의 원고검토자

로서 충실한 검토를 해준 申東昊 부연구위원과 柳志昊 선임연구원에게도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的 意見이며, 본원의 공

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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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論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현재와 같이 성장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정책

적 지원과 모집인 중심의 영업조직을 기반으로 한 量的 成長戰略에 힘입

은 바 크다. 그러나 최근 국내 보험산업은 부실금융기관의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의 확산과 소득감소에 따른 신계약 위축 및 해약급증에

따른 보험사의 유동성부족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 있

다. 뿐만 아니라 OECD 가입을 계기로 한 cross-border 허용종목의 확대와

경제적 수요심사제도(ENT)의 폐지 및 브로커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내시

장이 대폭 개방되었다. 아울러 보험가격자유화 및 생·손보간 제3영역 겸

영조치 등의 시장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국내보

험회사간에는 물론 외국보험회사와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1999년부터는 은행신탁계정과 투자신탁회사의 종업원 퇴직적립

신탁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인세감면 혜택을 부여될 예

정으로 있으며,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퇴직(기업)연금의 경우 보험사외에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에게도 취급이 허용됨으로 인해 향후 보험사와 타금

융권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보험회사의 판매방식은 전통적인

인적판매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판매채널의 高費用·低效率구조

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외국보험회사 및 타금융기관과의 사업비 경쟁

면에서 매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目的은 전화판매(TM), 인터넷판매, 방카슈랑스 등

비용효율적인 새로운 판매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法的·制度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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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保險會社의 運用戰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당국의 정책수립과 보험회

사의 판매채널전략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 硏究의 方法 및 範圍

본 연구에서는 최신 국내외 文獻調査와 事例硏究, 實證分析 등의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문헌조사는 보험판매채널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 및

주요국의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사례연구에서는 TM,

인터넷판매,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의 회사별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는 국내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방법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직접판매채널의 시장점

유율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패널데이타분석(panel data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IMF 사태 등 급변하는 보험산업의 주

요 거시적 환경변화를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국내 보험판매채널의 현황

및 효율성분석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을 통해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

입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현황과 관련제도 및 활용사례를 고찰하고, 제5장에서는 주

요 유럽국가들의 직접판매채널의 시장점유율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였

으며 제6장에서는 새로운 보험판매채널의 활성화를 위한 法的·制度的

課題와 보험회사의 運用戰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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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保險産業의 環境變化

1. IMF 救濟金融

가 . IMF 救濟金融時代의 到來

지난 30년간 아시아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던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은 주로 대규모의 해외차입에 의한 국내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통해 이

루어져왔다. 지난 1996년에는 29번째로 OECD 정회원국이 되면서 한국경

제는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듯 하였으나, 지속적인 景氣沈滯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채산성악화와 국제수지적자의 누적을 가져왔고, 아울

러 국내 대기업들의 연속적인 도산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화와

1997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동남아의 통화위기는 마침내 우리나라에까

지 그 영향을 미쳐 작년 11월에는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창

립이래 최대 규모(미화 570억불 상당)의 救濟金融(bailout)을 받기에 이르

렀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대

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의 미흡으로 인한 高費用(고임금, 고금리, 고지

대, 고물류비) 經濟構造와 기업들의 외형확대지향적 경영행태, 그리고 비

효율적(정경유착이나 혹은 금융기관들의 심사분석능력이 결여된 무분별

한 자금지원)이고 경직적인 금융시스템 및 이를 적절히 감독하고 제어하

지 못했던 金融監督機能의 不在 등을 들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5년간 급속히 진행되어온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전자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제금융자본흐름의 流動性(volatility) 增加는

한국과 같이 단기성 부채비율(54.8%, 1997년 10월 기준)이 높고 외채의존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윤제(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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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장을 해 온 국가들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아울러

일본경제의 오랜 침체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는 일본은행들의 아시

아 채권회수를 재촉하게 되었고 이는 동남아국가들(인도네시아, 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하여 마침내 우리나라에까지 그 파급효과(contagion

effect)가 미치게 되었다.

IMF의 구제금융 제공에 따른 요구조건(conditionality) 중에는 金融改革

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금융시장

개방의 확대와 국내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 그리고 외국인들의 적

대적 M&A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 M&A 등을 허용하게 되었

다2). 아울러 IMF는 국내 금융시스템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도록 대폭 개

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대폭적인 規制

緩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IMF의 요구에 따라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립도 가속화되어 금년 4월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신

설되고 가까운 장래에 보험, 은행, 증권을 총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출범될 예정이다.

나 . IMF 救濟金融과 保險産業

IMF 救濟金融이 보험산업에 미친 주요한 변화로는 國內 보험수요의

전반적인 감소, 고금리정책에 따른 자금이탈, 해약 및 실효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실업의 증가와 실질임금의 감소에 따른 新

規 保險需要의 減少와 해약 및 실효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등으로 인해

자산증가율이 10%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전반적인 수요감소 및 자동차 내수시장의 침체와 더

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성 물건의 감소로 原受保險料의 成長勢가 鈍

化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형우량보험사와 부실보험사간의 차별화도 더욱

2) IMF 移行條件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오영수, 장기중(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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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지급여력 부족으로 증자명령을 받은 부실생보사들을 중심으로

강제합병 및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構造調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급여력 부족액이 1,000억원 이상인 부실생보사들의 경우 IMF에서 요구

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AS)을 따를 경

우 유가증권투자평가손 및 부실여신의 증가로 인해 적자규모가 더욱 확

대될 전망이어서 합병 및 계약이전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나 합병을 통한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노력 외에 국내 보험사들의

강도 높은 經營合理化와 自救勞力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일부 기존의 대형사 외에 지급여력이 부족한 신설사들을 중심으로 인원

감축과 인력 재배치 및 영업소 통폐합 등 외부조직을 포함한 영업조직의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3), 손해보험의 경우도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위축에 대비하여 모집인 축소와 대리점 통폐합 및 인원감축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차원에서도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가입자 보호기능의 확충을 통해 보험산업의 構造調整

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 保險商品의 價格自由化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保險價格自由化 日程(<表 Ⅱ-1>참조)에 따라,

생명보험의 경우 豫定維持費, 死差配當, 利差配當 및 豫定危險率이 이미

3)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1997년 1월부터 12월까지 3,137명의 임직원

을 감축하고, 不實募集人 29,795명을 정리하였으며 부실점포 통폐합 및 신설

억제를 통해 1,620개의 점포를 축소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업비

율은 1996년 18.4 %에서 1997년 17.6%로 0.8%(5,876억원)만큼 개선되었다. 보

험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올해에도 生保社들의 經營合理化 노력은 더욱

가속되리라 전망된다. 금융보험통신 , 1998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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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되었으며, 1998년 이후에는 費差配當과 豫定事業費率 및 豫定利子

率이 자유화될 예정이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기본보험료

와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이자율을 제외하고는 가격자유

화가 이미 완료되었다.

<表 Ⅱ - 1> 保險價格自由化 日程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년 이후

손

해

보

험

일반

보험

1단계종목1)

(범위요율)

2단계종목2 )

(범위요율)

1단계종목

(자유요율)

2단계종목

(자유요율)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율

(범위요율)

가입자특성요

율(범위요율)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기본보험료 등

자유요율 검토

장기

보험

예정사업비율

(범위요율)

예정위험율

(자유요율)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이자율

생

명

보

험

보험료

예정사업비율

중 유지비

(자유요율)

예정위험율

(자유요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신계약비,

총사업비),

예정이율

계약자

배당

사차배당

(자유요율)

이자율차배당

(자유요율)
비차배당

註 : 1. 선박, 운송 및 기업성특종보험(배상책임, 근재, 기술 등).
2. 화재, 수출입적하 및 가계성특종보험(종합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등).
3. 생보의 경우 범위예정이율은 1998년 4월, 비차배당은 1999년 4월부터 범위요
율 도입, 예정사업비율은 2000년 4월부터 단계적 자유화,

資料 :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 여름호.

이러한 가격자유화의 진전으로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본격적인 價格競爭體制로 轉換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TM, 인터넷판매 등 비용효율적인 판매채널이 부가보

험료의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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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保險市場의 開放化

정부는 1992년 6월 30일 발표된 保險市場開放懸案에 대한 自由化方

案 에서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검토 및 독립대리점제도의 시행과 국경간

거래 허용 및 재보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천명

하였다. 이후 OECD 가입협상이 진행중이던 1995년 12월에 經濟的 需要

審査(Economic Needs Test : ENT)制度의 폐지, 국경간 거래(Cross-border)

허용종목의 확대,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 및 대외개방, 재보험시장의 조

기개방, 손해사정업 및 보험계리업의 개방을 골자로 하는 保險市場自由化

計劃을 발표하였다(<表 Ⅱ-2> 참조). 同 자유화계획에 의해 시장개방의

내용이 보다 확대되고 일정도 더욱 앞당겨짐으로써 국내 보험시장의 개

방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表 Ⅱ - 2> 保險市場 自由化措置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년 이후
EN T제도 폐지

보

험

계

약

크로스

보 더

허 용

수출적하보험

(93.1)

수입적하,
항공보험,
국내에 없는

종목 등

해외여행,
장기상해,
선박보험,
생명보험

모

집

제

도

손

보

복수대리점

도입(93.4)
독립대리점

도입

보험중개인

도입

보험중개인

대외개방

생

보

복수

대리점

도입

독립대리점

도입

보험중개인

도입·대외

개방

재 보 험

자 유 화

항공,
재산종합보험

(93.4)

선박,
자동차,
보증,적하,
상해,근재,
장기보험

화재,특종
(기술,배상
책임,동산
종합)보험

資料 :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 1997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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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經濟的 需要審査 (ENT )制度의 廢止 및 保險會社設立

許可基準 의 制定

1997년 이전까지 보험회사의 新規設立은 전국규모의 순수내국 생명

보험회사의 허가기준 과 지방생명보험회사 설치허가기준 에 의하여, 외

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진출은 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치허가기

준 과 외국손해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립허가 기준 및 합작생명보

험회사의 설립허가기준 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되어왔다.

그러나 보험회사 신규설립의 適正性 與否를 결정하는 ENT 조항이 너

무 자의적이고 투명성이 없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라, 정부당국은 1997

년부터 ENT 조항을 폐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保險會社設立許

可基準 을 1997년 4월 19일자로 확정 고시하였다. 동 기준에는 주주(내국

인 주주 및 외국인 주주)의 자격(<表 Ⅱ-3> 참조), 최소납입자본금 또는

최소영업기금에 대한 요건 및 허가신청서류의 제출, 허가심사기준, 허가

절차, 허가심사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준

수사항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保險會社設立許可基準 의 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설립요건

및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진출요건이 완화되고 허가심사기준의 客觀性과

透明性이 제고됨으로써, 내국보험회사의 신규설립 및 외국 보험사업자의

국내시장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1998년 4월 협상체결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체결될 경우 외국보

험사들의 국내진출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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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Ⅱ - 3 > 保險會社의 株主資格

내

국

인

주

주

주

주

요

건

자산총액기준 상위5위 이내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상위5위 이내의 금융기관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
및 그 계열주가 아닌 자. 단, 위 기준에 의한 상위10위 이내의 대규모기업
집단 중 참여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상위10위 이내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법인 및 그 계열주는 당해 보험회
사가 발행하는 의결권있는 총발행주식수의 50/ 100 미만을 소유하거나 이
를 지배할 수 있음.
생명보험업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그 최다출자자 및 계열회사가 아닌 자

손해보험업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와 그 최다출자자 및 계열회사가 아닌 자

대

주

주

요

건

공

통

출자액의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한 자

부실기업정리대상법인 및 그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주주가 아닌 자

일

반

법

인

비금융기관으로서 증권거래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고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

직전사업년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허가신청일 기준으
로 보험사의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의 10/ 100 이상을 2년간 보유한 경험
이 있는 자

직전사업년도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주권상장법인의 업종별 평균자기자

본비율 이상인 자 단, 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20/ 100 이상이어야 함.
설립될 보험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포함한 타법인 출자액이 순자산액의

25/ 100 이내인 자
보험회사의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의 최다출자자가 아니거나

당해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

금

융

기

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으로서 직전사업년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7천억
원 이상이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100 이상인 자
증권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이고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 100 이상인 자
보험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이 생보는 1조 5천억원 이상, 손
보는 1조원 이상이고 감독기관이 정한 지급능력기준을 충족하는 자

개

인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보험사의 의결권있는 총발행주식의 10/ 100 이상을 2
년간 보유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보험사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경력
이 있는 자

보험회사의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의 최다출자

자가 아니거나 당해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혹은 금
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외

국

인

주

주

본국에서 보험사업허가를 취득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단, 외국인 주
주가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대한민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외국
인주주에 대한 심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함.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판정을 받은 자

資料 :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 1997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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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당국은 1997년부터 5대기업집단(공정거래법상 총자산 및 여

신기준 5위 이내)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하에 생보업 진출을 허용하였다.

즉, 이들 5대 기업집단이 기존사를 인수해 진출할 경우에는 지급능력이

부족한 2개 이상의 보험사를 인수해 합병하는 조건으로, 신규로 보험사를

설립해 진출하는 경우에는 지급능력이 부족한 보험사 1개 이상을 지급능

력 부족분만큼의 증자를 통해 인수하는 조건으로 생명보험업 참여가 허

용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삼성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외에 현대,

LG, 대우가 생명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3년 4월부터는

이러한 전제조건없이 생명보험업 진출이 허용될 예정이어서 생보산업의

시장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나 . 國境間 去來 (C ro s s - bo rde r) 許容種目의 擴大

외국의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支店 또는 子會社 등의 營業據點을 설

립하지 않고 국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국경간 거

래가 1997년 1월부터 생명보험 전 종목, 장기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및

선박보험에 대하여 추가로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에서는 外國

保險事業者와의 保險契約締結 등에 관한 規程 을 1997년 2월 25일자로

제정, 고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외국보험사업자는 우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과 보험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영업거점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보

험사업자는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보험사업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있을뿐만 아니라4) 임직원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

련된 업무도 금지토록하고 있다.

4) 다만, 보험중개인을 통한 재보험계약 체결은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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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판매채널의 開放

1) 獨立代理店制度의 擴大實施

우리나라는 保險市場의 對外開放과 관련하여 복수대리점제도와 독립

대리점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의 경우 복수대

리점과 독립대리점제도가 1993년 4월과 1996년 4월에 각각 도입되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1994년 4월과 1997년 4월에 각각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損害保險의

總括代理店은 전종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다수의 손해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生命保險의 法人代理店은 단체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다수의 생명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保險仲介人을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보험시장자유화계획의 발표

이전까지 보험중개인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보험상품의 가격

자유화와 독립대리점제도의 정착 등 어느 정도 보험시장이 성숙된 이후

에 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

한 선진국의 OECD 가입협상과정에서의 개방요구 등에 따라 손해보험중

개인제도는 1997년 4월부터, 생명보험중개인과 외국인에 대한 보험중개업

개방은 1998년부터 허용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중개인제도가 이

미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중개인영업허가자의 수가 극히 미미하여 아직

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98년 4월부터 보험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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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도가 대외개방되면 위험관리, 언더라이팅, 상품 등 보험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보험중개인들의 진출을 통해 보험중개영업이 보다 활

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5) . 또한 이는 보험사간의 商品開發, 價格 및 서비

스競爭을 가속화시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보험사내의 판매조직의

다양화 및 판매조직별 효율성 증대로 국내판매조직의 先進化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우리나라 모집조직의 규모와 전문성 등이 외국 중개인에 비하

여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우수한 판매전문가에 대한 스카

웃경쟁 등으로 募集市場의 混亂이 예상되며, 영세한 대리점의 도산 및 회

사직급이 축소되는 등 판매채널간의 효율성경쟁을 통한 募集市場의 再編

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 金融機關間 業務領域 擴大

1997년 6월 23일 발표된 정부당국의 金融改革 細部推進方案은 종전까

지의 은행, 보험, 증권 등 업무영역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가장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그 동안의

포괄적 전업주의 식 영업형태를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내용

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 은행, 증권의 고유업무를 제외하고

는 나머지 업무에 대해 상호간의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金融機關間 業務

制限을 대폭 縮小하였다. 예컨대, 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이 취급하는 종

퇴신탁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종퇴보험시장 독점은

허물어지게 되었다.

반면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 보험금신탁, 기금수탁대행업무, 보험사업

5) 외국보험중개인의 직접영업 또는 지점설치를 통한 영업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본참여나 국내보험중개인자격을 득하여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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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한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은행이나 투신사의 업

무영역에 대한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8년중에 시행될 예정

인 퇴직연금의 수신기관으로 은행과 투자신탁회사가 포함됨으로써 보험

회사와 타 금융권간의 營業競爭은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1997

년 6월 23일에 발표한 각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추진내용을 보험산업 중

심으로 요약하면 다음의 <表 Ⅱ-4>와 같다.

<表 Ⅱ - 4 > 金融改革 중 保險部門關聯 推進課題 및 細部推進內容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조정 내용

보험회사

·생보사에 대한 변액보험허용( 98년 이후)

·기업연금보험상품 허용( 97년 하반기)

·상해·질병·개호보험의 생·손보 상호겸영 허용( 97.7)

·보험사의 보험금신탁, 기금수탁대행업무, 외환업무 취급

( 97년 중 법개정을 통해 추진)

·보험사의 자회사관련 규정 신설, 보험사업 및 부수·주변

업무의 정의( 97년 중 법개정을 통해 추진)

은행

·금융채발행 허용

·신탁계정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에 대해 종퇴보험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99.1)

산 업 은 행

장기신용은행

·CD 및 표지어음 발행 허용( 97.7)

·회사채인수 주간사업무 허용( 97.7)

증권회사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업무 허용( 97.7)

·회사채 발행 허용( 97.7)

·장외파생증권상품 취급 허용( 97.7)

·외환업무 확대 허용( 97.3/ 4분기)

·지급보증업무의 단계적 축소·폐지( 97.7)

종합금융회사 ·유가증권 매매업무 및 주식인수 주간사업무 허용( 97.7)

투자신탁회사
·종업원퇴직적립신탁에 대해 종퇴보험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 99.1)

資料 : 재정경제원, 금융개혁세부추진방안 , 199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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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第 3分野保險의 生 損保 相互兼營 및 生·損保間

相互進出 許容

보험회사와 타 금융권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保險産業內에서의 競爭도

加速化되고 있다. 1997년 7월 21일 生命保險 및 損害保險 商品管理規程

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부가계약 형태로만 취급이 허용되었던 상해·

질병·장기간병보험 등 제3분야 보험에 대한 생·손보회사간 상호겸영이

완전 허용됨으로써 생·손보사간 치열한 시장침투와 방어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방대한 판매채널과 저렴한 보험료를

무기로 무배당형태의 교통상해보험을 중점 개발하여 손보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으며6), 손보사의 경우도 1997년 12월 15일 업계공동으로 내맘에

쏙드는 암보험 의 판매를 개시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약 26만건을

판매하는 등 생보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손보회사간 자

회사설립을 통한 상호진출이 허용됨으로써7) 이미 일부 회사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생·손보자회사 설립추진작업에 돌입하였다.

이상에서는 주로 보험판매채널과 관련한 산업 내부적인 중요한 환경

변화만을 언급하였으나, 이 밖에도 인구증가율의 감소 및 노령화현상의

급속한 진전으로 대표되는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소비자주권의식의 향상,

소비자의 성향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그

리고 금리자유화의 진전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 등도 외부적인 중요한

환경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다8).

6) 대표적 상품으로서 교보생명이 1997년 8월 시판한「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과

삼성생명이 1997년 10월 시판한「퍼펙트 교통상해보험」의 경우 1997년말까

지 각각 100만건과 94만건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7) 손보사의 생보자회사 설립기준은 자산 1조원, 생보사의 손보자회사 설립기준

은 자산 1조 5천억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8)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1997), pp.6∼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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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험산업을 둘러싼 이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보험사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의 하나는 판매채널의 효율성제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章에서는 국내 보험판매채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판매채널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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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國內 보험판매채널 現況 및 多樣化 必要性

1. 國內 보험판매채널 現況

가 . 판매채널별 實績

1) 生命保險

生命保險會社의 1996회계년도 판매채널별 市場占有率(<表 Ⅲ-1>참조)

을 초회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집인에 의한 판매가 전체의

60.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전년도의 74.8%에 비해

서는 그 비중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는 업계의 사업비절감노력 등의 영향

으로 1986회계년도(전년대비 4.9%포인트 감소) 이후 처음으로 모집인수가

전년대비 7.2%포인트가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회사직

급에 의한 판매는 39.2%로서 전년도의 24.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리점에 의한 판매는 전체의 0.8%로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

인보험과 단체보험을 구분할 경우, 개인보험은 모집인의 비중이 97.2%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단체보험은 회사직급의 비중이 58.8%를

차지하여 모집인의 비중 41.0%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 - 1> 生命保險 판매채널별 初回保險料 比重 推移

(단위 : %)

기 간

구 분
FY '92 FY '93 FY '94 FY '95 FY '96

전 체

회사직급 12.6 20.6 21.1 24.2 39.2
모 집 인 86.7 78.1 78.0 74.8 60.0
대 리 점 0.7 1.2 0.8 0.9 0.8
기 타 0.0 0.1 0.0 0.1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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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損害保險

1996회계년도의 損害保險 판매채널별 市場占有率(<表 Ⅲ-2>참조)을 살

펴보면 대리점에 의한 판매가 전체의 41.8%를 차지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모집인에 의한 판매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판

매호조에 힘입어 전체의 41.0%를 차지함으로써 전년도의 33.7%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회사직급에 의한 판매와 공동인수는 각각 전체

의 10.6%와 6.3%를 차지하여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보험종목

별로 살펴보면 해상보험, 보증보험 및 특종보험은 회사직급의 비중이 가

장 크고,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리점의 비중이 가장 큰 반

면, 장기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모집인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장기보험의 경우 모집인에 의한 판매가 전체의 62.3%를 차

지하여 전년도대비 3.6%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영업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모집인들이 일반보험의 판매보다는 높은 판매수당이 보장되고 고객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長期保險을 주력 판매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9). 생명보험의 경우 최근 모집인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손해보험의 경우 모집인과 점포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募集人의 增加는 과거 생명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모집인들

이 대거 손해보험회사로 이동한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10).

9) 대한손해보험협회, 『 97 한국의 손해보험』, 1997. 10., p.30.
10) 1996회계년도 결산결과 33개 생보사의 모집인수는 총 32만3천9백66명으로

전년도의 34만9천2백6명에 비해 2만5천2백40명이 감소한 반면, 손보사의 모

집인수는 같은 기간 9만1천9백42명에서 11만5천8백29명으로 2만3천8백명 이

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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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 - 2 > 損害保險 保險種目別 판매채널별 收入保險料 比重 推移

(단위 : %)

구분 회사직급 모집인 대리점 공동인수 계

FY'92

화 재 24.3 4.6 55.3 15.8 100.0
해 상 98.4 - 0.9 0.7 100.0
자동차 0.2 23.5 62.6 13.7 100.0
보증 59.6 - 40.4 - 100.0
특종 45.1 2.9 49.2 2.8 100.0
해외원보험 - - - 100.0 100.0
장기 0.2 39.9 59.9 - 100.0
계 13.0 23.4 56.1 7.5 100.0

FY'93

화재 24.5 5.5 62.5 7.5 100.0
해상 98.5 - 0.8 0.7 100.0
자동차 0.1 26.9 58.4 14.6 100.0
보증 62.6 - 37.4 - 100.0
특종 46.4 3.0 48.2 2.4 100.0
해외원보험 - - 100.0 - 100.0
장기 0.2 47.7 52.1 - 100.0
계 13.1 27.4 51.9 7.69 100.0

FY'94

화재 21.1 6.5 66.1 6.3 100.0
해상 98.1 - 1.1 0.8 100.0
자동차 0.2 27.1 51.0 21.7 100.0
보증 67.4 - 32.6 - 100.0

특종 49.4 2.9 45.8 2.0 100.0
해외원보험 - - 100.0 - 100.0
장기 0.7 60.1 39.2 - 100.0

개인연금 2.1 54.8 43.1 - 100.0
계 14.2 30.4 44.4 11.0 100.0

FY'95

화재 23.3 8.1 62.6 6.2 100.0
해상 98.1 0.1 1.2 0.8 100.0

자동차 0.1 29.4 46.0 24.6 100.0
보증 63.4 - 36.7 - 100.0
특종 51.1 3.2 44.1 1.7 100.0
해외원보험 0.7 - 99.4 100.0
장기 1.3 58.7 40.2 - 100.0
개인연금 12.7 51.7 35.8 - 100.0

계 12.8 33.7 41.9 11.6 100.0

FY'96

화재 23.2 9.9 60.6 6.1 100.0

해상 96.0 0.6 3.0 0.9 100.0
자동차 0.3 38.2 48.0 13.6 100.0
보증 50.2 - 49.4 - 100.0
특종 51.7 3.3 43.3 1.5 100.0

해외원보험 3.1 - 96.8 - 100.0
장기 2.3 62.3 35.3 - 100.0
개인연금 16.5 50.3 33.0 - 100.0
계 10.6 41.0 41.8 6.3 100.0

資料 :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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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國內 保險産業의 效率性 分析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정책당

국의 세제지원에 힘입어 그 동안 국내 보험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

듭하여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6위(1971년

에는 30위였음)의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전체 수입보험료는 약 51

조원(생보: 38조, 손보: 13조)에 달하였다. 1996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보

험종사자 수는 약 530,000명(생보: 39만, 손보: 14만)으로 국내 가용노동인

력의 약 2.5%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國內保險

産業의 非效率性 문제는 학계, 정책당국 및 업계에서 누차 거론되어 왔으

며, 이러한 비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 중의 하나로서 보험회

사의 비효율적인 판매채널을 꼽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먼저 國內

保險産業從事者의 效率性水準을 OECD 국가들과 비교 고찰해봄으로써 국

내보험산업의 상대적인 효율성 수준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국내 보험산업에 새로운 판매채널(특히, TM, 인터넷판매, 방카슈랑스) 도

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내의 보험회사들의 효율성을 비교 측

정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들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산업의 효율성과

비교해 볼 때 보험산업의 효율성은 평균적으로 낮고, 또한 표준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러한 결과를 Fecher(1991)는 다음과 같은 거대한 市

場細分化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보험회사들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문제 때문에 특정한 소비자만을 담보하게

된다. 둘째, 보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가입자 개인의 특성에 따

1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것: 지홍민(1996); Delhausse et

al.(1995); Gardner and Grace(1993); Yuengert(1993); and Fecher et al.(199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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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좌우되며 보험상품도 회사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과거의 연구들과는 달리 Donni and Fecher(1997)는 國家間의 效率性 比

較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15개 OECD 국가들(한국

은 미포함)의 자료(1983-1991)를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개의 국가에서 실현된

생산성의 향상은 주로 技術的인 進步(technical progress)에 있어서의 향상

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졌다12). 여기에서 분석될 자료는 한국을 포함한 13

개 OECD 국가들의 1987-1994년 사이의 자료로써 Donni and Fecher가 사

용했던 DEA 측정기법을 통하여 국가간의 효율성을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산출물(output)은 한 국가의 총수입보험료이며 투입물

(input)은 한 국가의 보험산업종사자의 수를 사용하였다. 다음의 <表 Ⅲ

-3>은 13개 OECD 국가들의 1987년과 1994년의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통계자료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表에서 보듯이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1987∼1994년

사이에 보험산업종사자수가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총수입보험료는 괄목

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同 기간에 이들 국

12) 효율성은 크게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과 배분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으로 나뉘어지며 비용상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는 기술적이나 배분적으로 모두 효율적이어야 한다. 技術效率性

은 일정량의 산출물 생산시(즉, Input Orientation 기준) 가장 적은 생산요소

를 사용한 의사결정단위의 생산요소 벡터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단위의 생

산요소 벡터의 상대적 비율로 측정된다. 아울러 기술효율성은 규모효율성

(Scale Efficiency)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순수기술효율성

은 기술효율성에서 규모효율성의 효과를 제거한 것으로 규모효율성이 1일

때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한편, 생산요소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정량의 산출물 생산을 위해 총 생산비용을

극소로 하는 최적의 생산요소의 배합을 配分效率性이라 칭한다. 끝으로 한

의사결정단위의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 혹은 전체효율성(Overall

Efficiency)은 기술효율성과 배분효율성의 곱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지홍민,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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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효율성(보험산업종사자 수입보험료기준)은 상당수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DEA

측정기법을 사용하여 각 나라의 효율성 비교를 시도하였다.

<表 Ⅲ - 3 > OECD 國家의 保險産業從事者 및 總收保 (19 87/ 1994 )

(단위: 명, 백만 US$ )

국 가 연 도
투입물

(보험산업종사자)

산출물

(총수입보험료)
벨기에 1987 55,260 6,682

1994 49,969 10,994
덴마크 1987 14,000 4,890

1994 15,000 7,453
프랑스 1987 206,930 50,000

1994 197,200 110,465
이탈리아 1987 128,723 19,741

1994 137,032 34,370
일 본 1987 1,534,000 241,069

1994 1,791,811 606,015
네덜란드 1987 61,800 15,271

1994 77,400 29,421
뉴질랜드 1987 12,217 2,222

1994 8,926 3,680
포르투갈 1987 49,493 1,053

1994 58,210 3,787
스웨덴 1987 51,000 7,735

1994 19,900 10,882
스위스 1987 42,300 16,005

1994 47,654 25,070
영 국 1987 371,000 63,820

1994 322,731 116,930
미 국 1987 2,021,800 406,652

1994 2,237,100 594,195
한 국 1987 236,643 11,142

1994 523,465 45,181

資料 : 1. OECD, Insurance S tatis tics Yearbook 1987- 1994.
2. Swiss Re, S igma ,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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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A 測定 技法

效率性 分析에 있어서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는 투입물(inputs)과

산출물(outputs)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프러덕션세트(production

set)라 불리는 프론티어(frontier)를 의미하기도 한다. 프론티어상에 놓인

한 점은 주어진 투입물을 통하여 최대의 산출물을 생산해 내거나 혹은

주어진 산출물을 생산해내기 위해 최소한의 투입물을 사용한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프론티어상에 위치한 모든 생산활동은 효율적인 것으로 정

의되며, 반면에 프론티어 밑에 위치한 생산활동들은 모두 비효율적인 것

으로 간주된다. 한 기업의 비효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거리(distance)

의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생산활동은 프론티어로부

터 양(+)의 거리를 갖게된다.

DEA 측정기법은 일련의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을 각 의사결정

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의 투입 및 산출물에 적용하여 최선의

의사결정단위를 선별해내고 이들로부터 프론티어를 구성한 후 개개의 의

사결정단위들이 이 프론티어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거리를

계산하여 相對的 效率性을 測定하게 된다. 만약에 분석대상 산업에 총 N

개(n=1, 2, ..., N)의 의사결정단위(본 연구에서는 13개 OECD 국가들)가 있

다면, 임의의 n번째 의사결정단위의 기술효율성은 다음의 선형계획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진다:

Min n

subject to
N

n = 1
n Y nj Y nj , j =1, 2, ........., J ,

N

n = 1
n X nj nj X n k , k=1, 2, ........., K,

n 0, n=1, 2,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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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Y n k는 n번째 의사결정단위의 k번째 산출물을 의미하며, X n k

는 n번째 의사결정단위의 i번째 투입물을, 그리고 n는 n번째 의사결정

단위가 프론티어를 구성하는데 얼마만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나타내는 가

중치변수(intensity variable)이다. 선형계획모형에서 얻어진 최소값 n*는 0

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같게 되며, n번째 의사결정단위가

프론티어상의 국가군에 비해서 같은 양의 산출물을 생산해내기 위해 얼

마만큼의 투입물을 더 사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다시 말해

서 만일 n*=1이라면 의사결정단위 n은 기술상으로 효율적인 국가가 되

며, 반면에 n*=0.7이라면 의사결정단위 n은 프론티어상의 국가군에 비

해 상대적으로 생산요소를 30% 더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分析 結果

다음의 <表 Ⅲ-4>는 DEA 측정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국가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한국은 모든 분석기간

(1897∼1994) 동안 연구대상인 모든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效率性數値(efficiency score)는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볼

때 1987년에는 덴마크(0.769), 뉴질랜드(0.722), 스위스(0.686)가 기술효율성

에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반면, 1994년에는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이 1.0의 효율성수치를 보여 주었다. 同 기간동안 효율성 변동율이

가장 컸던 국가군은 스웨덴(236%), 일본(149%), 프랑스(129%), 영국(116%)

이었으며, 포르투갈(-11%)은 유일하게 효율성감소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경우 同 기간 69%의 효율성증가를 이룩하기는 하였지만 절대적인 효율

성수치를 비교해 볼 때 선진국들과는 아직까지 매우 커다란 차이를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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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 - 4 > OECD 國家의 技術效率性 比較 ( 19 87 - 1994 )

국 가
기술효율성

(1987년)

기술효율성

(1994년)

평 균

(1987- 1994)

효율성 변동율

(1987- 1994)
벨 기 에 0.244 0.402 0.316 61%
덴 마 크 0.769 0.978 0.882 26%
프 랑 스 0.433 1.000 0.649 129%
이탈리아 0.277 0.450 0.379 61%
일 본 0.403 1.000 0.577 146%
네덜란드 0.448 0.684 0.601 51%
뉴질랜드 0.722 1.000 0.870 37%
포르투갈 0.178 0.156 0.157 - 11%
스 웨 덴 0.296 1.000 0.500 236%
스 위 스 0.686 0.948 0.738 37%
영 국 0.308 0.676 0.481 116%
미 국 0.569 0.784 0.668 36%
한 국 0.086 0.155 0.129 69%

다음의 <圖 Ⅲ-1>은 동기간 主要 國家들의 效率性數値 推移를 일목요

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保險産業이 인력활용의

효율성, 즉 從事者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13) 선진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판매채널의 효율성제고가 필요

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13)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개념으로는 일반적으로 판매채널의 1인당 수입보험료

가 많이 사용된다. 참고로 각국의 소득수준과 환율의 영향에 따른 생산성의

왜곡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국통화로 계산된 보험산업종사자의 1인당 수

입보험료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누어 각국의 생산성을 비교한 결

과 1994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약 1/24, 영국의 약

1/20, 미국의 약 1/ 11, 일본의 약 1/5 수준(1993년도 기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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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Ⅲ - 1> 主要國의 效率性變動 推移 ( 19 87∼ 1994 )

2 . 國內 보험판매채널의 問題點

우리나라 보험판매채널의 문제점(<表 Ⅲ-5>참조)에 대해서는 이미 많

은 연구논문들에서 이미 지적되어 왔다.

<表 Ⅲ - 5 > 國內 보험판매채널의 問題點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량도입 및 탈락(정착률 저조)

·저생산성 및 저효율성

·높은 실효해약율

·사업비의 과다지출

·성과급중심의 수당지급체계

·판매방식의 편중성

·불완전판매에 따른 고객불만

·대량도입 및 탈락(정착률 저조)

·저생산성 및 저효율성

·자기회사계약의 낮은 갱신율

·대리점전업화의 부진

·성과급중심의 수당지급체계

·불완전판매에 따른 고객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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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우리나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판매채널의 공통적인 문제

점은 모집조직의 大量導入·大量脫落의 惡循環과 판매채널의 高費用·低

效率構造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 募集組織의 大量導入 및 大量脫落

1) 生命保險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모집인의 대량도입과 대량탈락 현상이다.

은행이나 타금융기관이 預貸마진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과는 달리 보

험회사들은 보험료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인의 대량탈락

으로 인한 사업비부담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시 신규 모집인을 대량으

로 도입함으로써 신계약의 유치에 열을 올리는 악순환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위주의 성장전략은 과거와 같은 두자리수의

고성장시대에서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활용가능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1996회계년도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8.1%에 그치는 등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전략에 대한 수정

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신설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그

동안 적자경영의 주범이었던 초과사업비를 축소하기 위해 부실점포와 영

업조직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內實經營體制를 構築하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表 Ⅲ-6>은 생명보험모집인의 대량도입·대량탈락에 대한 통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5년에는 신규등록 모집

인수가 321,301명인데 반하여 301,924명이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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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모집인은 19,377명으로 5.8%의 순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6년도부터는 등록말소 모집인수가 신규등록 모집인수를 추월함으로써

우리나라 生命保險募集人의 定着率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Ⅲ - 6 > 新規登錄 및 登錄抹消募集人 現況 (CY 基準 )

(단위 : 명, %)

구분
신규등록

모집인수

등록말소

모집인수

순증등록

모집인수

등 록

모집인수

모 집 인

순증가율

1993 287,325 286,727 598 286,234 0.2

1994 286,024 238,450 47,574 333,808 16.6

1995 321,301 301,924 19,377 353,185 5.8
1996 303,441 320,230 ∇16,789 336,396 ∇4.8
1997 266,286 295,924 ∇29,638 306,759 ∇8.8

註 : 모집인순증가율 등록모집인 순증 전기말 등록모집인 100
資料 : 생명보험협회

이러한 모집인의 저조한 정착률과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는 사회전반

적인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맞물려 보험모집관련 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表 Ⅲ-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모집인의 不實募集에 의

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모집인의 부실모집에 대한 민

원은 건수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율면에 있어서도 매년 높은 증가율을 나

타내고 있다. 이는 보험에 무관심하던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

후부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 모집인들은 적

극적인 보험계약 유치활동을 통해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자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하락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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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 - 7 > 生命保險民願의 類型別 分類 (CY 基準 )

(단위 : 건, %)

부실모집
보험요율

부당적용

조건부모집후

약속불이행

상품설명

불충분
기타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93 98 45.0 3 1.4 51 23.4 45 20.6 21 9.6 218 100.0
1994 167 53.7 1 0.3 79 25.4 44 14.1 20 6.4 311 100.0
1995 314 62.3 1 0.2 76 15.1 76 15.1 37 7.3 504 100.0
1996 345 67.0 33 6.4 39 7.6 62 12.0 36 7.0 515 100.0

資料 : 보험감독원.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모집인의 대량증원과 대량탈락은 생명보험계약

維持率의 하락과 實效·解約率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유지율 현황(<表 Ⅲ-8>참조)에서 보듯이 13회

차 유지율은 1994년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반면에 25회차 유지

율은 1994년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表 Ⅲ - 8> 生命保險契約 維持率 推移

(단위 : %)

구 분 FY'92 FY'93 FY'94 FY'95 FY'96

13회차 58.3 59.1 58.3 56.9 55.8

25회차 40.9 41.7 40.7 43.1 43.3

資料 : 보험개발원, 98년도 보험산업전망과 과제 , 1997. 11.

한편 <表 Ⅲ-9>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생명보험계약의 실효해약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실효·해약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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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 - 9 > 韓·美·日 生命保險契約의 效力喪失 및 解約率 推移

(단위 : %)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한국

개인 33.3 30.9 29.0 28.5 28.0
단체 17.1 17.9 15.3 15.8 15.5
계 32.5 30.2 28.4 27.8 26.6

일본

개인 6.0 6.1 6.2 6.4 6.5
단체 7.7 8.0 8.3 8.1 8.5
개인연금 8.8 8.4 7.7 7.8 7.1

미국

24개월내 18.3 17.4 17.2 17.1 -
24개월후 6.4 5.8 5.2 5.4 -
계 8.3 7.6 7.1 7.2 -

註 : 실효해약율 산출공식은 한국은 실효해약액/ (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일본은
(계약실효건수 - 부활건수)/연시보유건수, 미국은 실효해약건수/ 평균보유계약
건수임.

資料 : 1.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2. 일본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Fact Book , 각년도.
3.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Life Insurance Fact Book , 각년도.

이와 같이 생명보험계약의 유지율 및 실효해약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

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첫째, 생명보험회사들이 아직도 판매조직의 양적

확대를 통하여 實績中心의 過當競爭을 추구하는데 있고 둘째, 우리나라생

명보험가입자의 상당수가 모집인의 권유나 모집인과의 친인척관계 때문

에 가입하는 등 가입동기가 수동적이며 셋째, 모집인의 조기 대량탈락에

따라 기존계약자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불완전판매가 이루

어짐으로써 보험계약의 실효 및 중도해약으로 이어짐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생명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계약이 實效·解約되

더라도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모집 및 계약유지에 소

요되는 諸費用을 差減한 나머지를 還給金으로서 지급하기 때문에 維持率

이 낮더라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보지 않으므로 유지율 향상

에 크게 노력치 않는 데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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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損害保險

모집인의 대량도입 및 탈락현상은 손해보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96회계년도말 현재 모집인수는 115,829명으로 1992회계년도에 비해

60.4%가 증가하여 판매채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表 Ⅲ-10

참조>).

<表 Ⅲ - 10 > 損害保險 판매채널별 人員 推移

(단위 : 명, 개소)

구 분 FY'92 FY'93 FY'94 FY'95 FY'96
임직원 21,082 21,813 23,037 26,749 31,098
모집인 72,196 66,641 72,771 91,942 115,829
대리점 33,077 35,311 38,053 38,252 46,385

資料 : 보험감독원, 연차보고서 , 각년도.

이러한 모집인의 증가에 따라 다음의 <表 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사업비 중 모집인과 관련이 큰 신계약비도 1996 회계년도중 8,872억원

으로 전년대비 74.6% 증가하여 순사업비증가를 주도하였다.

<表 Ⅲ - 11> 損害保險會社의 純事業費 內譯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보유보험료 (A) 5,490,435 6,447,506 7,900,146 10,369,128 12,848,374

사

업

제

경

비

인건비 451,417 488,317 568,262 725,826 951,946
일반관리비 339,082 367,885 465,974 619,358 899,463
모집비 23,081 20,226 22,214 23,895 18,453
신계약비 134,821 205,954 318,046 508,046 887,176
장기수금비 11,626 24,007 36,421 32,056 47,209
기타경비비 45,118 45,838 58,420 96,725 31,470
소계 1,005,145 1,152,227 1,469,337 2,005,906 2,835,717

기타 지급경비 및

수입경비
226,746 281,299 314,187 335,357 554,166

순사업비합계(B) 1,231,891 1,433,526 1,783,524 2,341,263 3,389,883
사업비율(B/ A) 22.4 22.3 22.6 22.6 26.4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보 , 199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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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해보험 모집인의 勤續年限(<表 Ⅲ-12>참조)을 살펴보면 1997

년 3월말 기준으로 1년미만자가 전체의 60.8%를 차지하여 전년도의

58.1%에 비해 증가한 반면 2년이상된 근속자의 비율은 모두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전체 분석기간중 근속기간 1년미만 모집인의

비율은 전체모집인의 54.3%로서 모집인의 대량도입 및 대량탈락 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리점의 경우도 1996년말 기준으로 1

년미만의 대리점의 비중이 33.9%를 차지하여 1992년도의 23.5%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모

집조직의 대량도입 및 탈락현상이 문제점임을 알 수 있다.

<表 Ⅲ - 12> 勤續年限別 募集人 및 代理店 現況

(단위 : 명, %)

구분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계

1992

(비율)

13,970

(19.4)

9,642

(13.4)

6,777

(9.4)

5,338

(7.4)

15,873

(22.0)

8,336

(11.5)

4,576

(6.3)

2,885

(4.0)

4,799

(6.6)

72,196

(100.0)
1993

(비율)

10512

(15.8)

9,350

(14.0)

6,995

(10.5)

5,468

(8.2)

13,397

(20.1)

7,894

(11.8)

4,887

(7.3)

2,831

(4.2)

5,307

(8.0)

66,641

(100.0)
1994

(비율)

13,156

(18.1)

9,943

(13.7)

6,772

(9.3)

5,890

(8.1)

15,600

(21.4)

7,001

(9.6)

5,276

(7.3)

3,330

(4.6)

5,803

(8.0)

72,771

(100.0)
1995

(비율)

21,609

(23.5)

15,329

(16.7)

9,749

(10.6)

6,686

(7.3)

15,938

(17.3)

8,362

(9.1)

4,196

(4.6)

3,654

(4.0)

6,419

(7.0)

91,942

(100.0)
1996

(비율)

23,432

(20.2)

18,895

(16.3)

15,904

(13.7)

12,230

(10.6)

22,716

(19.6)

8,744

(7.5)

5,242

(4.5)

2,872

(2.5)

5,794

(5.0)

115,829

(100.0)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나 . 판매채널의 高費用·低效率 構造

1) 生命保險

1992회계년도부터 1996회계년도까지 생명보험회사 모집인의 生産性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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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추이(<表 Ⅲ-13>참조)를 살펴보면 募集人 1人當 生産性은 매년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994회계년도까지는 募集人 1人當 事業費增加率을

하회하였다. 1995회계년도부터는 모집인 1인당 생산성증가율이 사업비증

가율을 상회함으로써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모집

인 조직은 사업비증가에 상응한 생산성의 증가가 수반되지 못하는 고비

용·저효율의 판매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表 Ⅲ - 13 > 生命保險 募集人의 生産性 및 事業費 增加率 推移

(단위 : 백만원, %)

구 분 FY'92 FY'93 FY'94 FY'95 FY'96 평균

생산성

(증가율)

77.6

(7.8)

80.9

(4.3)

81.9

(1.2)

101.0

(23.3)

117.8

(16.7)

91.8

(10.7)
사업비

(증가율)

7.3

(16.7)

8.3

(14.0)

10.4

(25.4)

12.6

(20.4)

14.0

(11.4)

10.5

(17.6)

註 : 1. 생산성 및 사업비는 1인당 연간 수입보험료 및 1인당 사업비임
2.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3. 모집인의 사업비에는 신계약비 중 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교
육훈련비와 수금비중 비례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보 및 연차보고서 , 각년도.

2) 損害保險

다음의 <表 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집인의 경우 모두 분석대상

전기간에 걸쳐 사업비증가율이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여 효율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의 경우에도 1995회계년도를 제외하고는 사

업비증가율이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에

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판매채널이 고비용·저효율구조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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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 - 14 > 損害保險募集人과 代理店의 生産性 및 事業費增加率 推移

(단위 : 백만원, %)

구분 FY'92 FY'93 FY'94 FY'95 FY'96 평균

모집인

생산성

(증가율)

18.8
(3.3)

27.9
(48.4)

34.8
(24.7)

40.0
(14.9)

47.7
(19.3)

33.8

(22.2)
사업비

(증가율)

2.4
(6.3)

3.8
(57.8)

5.2
(37.9)

6.3
(21.6)

8.6
(35.9)

5.2

(31.9)

대리점

생산성

(증가율)

98.0
(10.0)

99.9
(2.0)

96.9
(- 3.0)

119.6
(23.4)

121.6
(1.7)

107.2

(6.8)
수수료

(증가율)

9.2
(18.2)

10.1
(9.8)

10.8
(6.6)

12.9
(19.6)

14.3
(10.8)

11.5

(13.0)

註 : 1. 생산성, 사업비 및 수수료는 1인(1대리점)당 연간 수입보험료, 사업비 및
수수료임.

2.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3. 모집인의 사업비에는 신계약비, 장기수금비중 비례수당, 일반관리비중 교
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대리점수수료임.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및 연차보고서 , 각년도.

3 . 國內 판매채널의 多樣化 必要性

국내 보험산업도 이제는 自由化·開放化 趨勢에 따라 세계 유수 보험

회사들과의 무한경쟁체제에 이미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

내적으로도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비교적 성숙기에 돌입하였다

고 할 수 있다14).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

존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노력과 아울러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을 통

한 판매채널의 재구축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경쟁이 치열한 미국의 경우

보험사 경영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가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핵심사항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판매채널의 효율성 문제였다. 국내보험산

업의 경우 판매채널의 생산성이 낮고 획일적이었기 때문에 효율성의 제

14) 생명보험의 경우 1996회계년도에 전년대비 8.1%의 收入保險料成長率을 기록

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1993년도의 6.2%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1.3%의 수입보험료성장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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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15).

특히, 과거와 같이 고도성장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중요

한 요건 중의 하나는 價格競爭力의 確保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인적판매채널에 비해 TM, 인터넷 판매, 방카슈랑스 등 비용효율적인 판

매채널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음의 <表 Ⅲ-15>는 TM이 가장 활성

화되어 있는 영국의 주요 자동차보험 판매회사의 사업비율과 수입보험료

증가율과의 관계를 우리나라 보험회사와 비교한 것이다.

<表 Ⅲ - 15 > 韓國과 英國의 自動車保險 事業費率 및 收保增加率 ( 1995 )

(단위 : %)

한국 영국

회사명 사업비율 수보증가율 회사명 사업비율 수보증가율

동양 20.0 9.85 Eagle Star 31.0 - 12.95
신동아 22.8 - 0.62 Norwich Union 27.3 - 8.89
대한 20.2 14.38 Direct Line 11.6 3.29
국제 19.3 17.58 Royal 30.9 - 2.57
쌍용 27.0 30.93 General Accident 28.5 - 5.24
제일 24.0 28.58 Guardian 33.9 - 2.50
해동 19.0 4.03 Commercial Union 29.1 - 12.90
삼성 23.6 49.84 Sun Alliance 36.5 - 2.80
현대 27.5 20.91 ITT London & Edinburgh 28.0 5.48
엘지 25.3 22.05 Cornhill 25.6 46.92
동부 21.6 20.91 Co- operate 28.4 - 17.60

상관계수 0.48
Zurich 31.3 - 9.21
AGF 39.2 - 19.17

NFU Mutual 22.4 - 2.20
Nat ional Ins. &

Guarantee
29.7 - 10.60

UAP Provincial 36.2 7.69
GAN 30.3 0.31

Churchill 29.0 - 7.64
Bishopsgate 22.7 8.34
상관계수 - 0.30

註 : 수보증가율은 전년대비증가율임.
資料 : 1.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보 , 각년도.

2. Tillinghast - 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 1996, 1997.

15) 이봉주(1997),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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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表 Ⅲ-15>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사

업비율과 수보증가율이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16). 반면에, 영

국의 경우 사업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취약해짐으로써 수

보증가율이 낮아지는 負(-)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영

국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같은 가계성보험은 이미 표준화된 상품으로서

담보내용이나 서비스의 질에서 보험회사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

비자의 관심은 당연히 가격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18).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事業費率의 縮小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중간유통마진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가격자유화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비용효율적

판매채널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집조직의 증원을 통해

수입보험료를 증대시키는 영업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가격자유화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자동차보험같은 가계성손해보험

이나 일부 단순한 생명보험상품 판매에 있어서 가격이 보험회사 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따라서 보험료인하를 위

해서는 사업비율의 축소가 반드시 요구되며 이에 따라 비용효율적인 판

16) 사업비증가율과 수보증가율과의 상관계수는 0.83으로서 더욱 뚜렷한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17) 영국의 Datamonitor社가 1992년에서 1993년 동안의 영국의 자동차보험의 사

업비율과 수입보험료의 신장율과의 관계를 조사한 자료에서도 동일한 결과

가 입증되었다. 즉, 사업비율이 30%(全社平均 28.3%)를 초과하는 회사들은

수입보험료의 신장율이 정체되어 있거나 부(-)의 신장을 기록한 반면, 전사평

균치를 하회한 회사들은 대부분 높은 수입보험료 신장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直販保險會社인 Direct Line社의 경우 사업비율이

전사평균치의 1/3 수준인 11.5%인 반면,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92%의 높

은 신장율을 기록하였다.
18) 1995년 6월 스위스 再保險 英國子會社(Swiss Re UK)가 영국 자동차보험계약

자의 보험회사의 선정요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계약자의 76%

가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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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채널의 활성화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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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새로운 판매채널의 類型 및 現況

제Ⅳ장에서는 현재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

는 판매채널 중에서 최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TM과 인터넷판매 및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회사별 운

용사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電話에 의한 販賣 (TM)

직접판매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

리점이나 브로커 등과 같은 중개업자를 介入시키지 않고 보험회사가 潛

在的 契約者와 직접 接觸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TM은

이러한 직접판매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예상고객에

게 保險商品 및 保險價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保險加入을 勸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TM의 발전단계는 4단계로 구분된다. 즉, 통합된 마

케팅프로그램으로서 정보제공 및 추가접촉을 위한 약속 등에 사용되는

Telemarketing단계, 판매에 대한 지원단계인 Teleservicing, 전화를 통해 완

료되지는 못하는 단계인 Telequalifying단계, 모든 거래가 전화로 이루어지

는 Teleselling단계가 바로 그것이다19). 이러한 전화에 의한 판매는 직접판

매방식 중에서 가장 많은 費用이 所要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消費者의 反

應率이 높고 利用이 便利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販賣의 시너지효과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우편(Direct Mail)이

나 광고, 카탈로그, 전단지 등과 같은 매체를 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TM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국가의 경우 전문적으로 TM을 수

행하기 위한 직판보험회사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19) 김형기, 이호영(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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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TM의 類型

TM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독립형과 부속형, 하이테크(high- tech)형과

로우테크(low-tech)형, 원스텝(One Step)형과 투스텝(Two Step)형, 인바운드

(in-bound)형과 아웃바운드(out-bound)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獨立型과 附屬型

이는 직판보험회사의 경영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판보험회사는 대기업(모회사)의 자회사형태로 설

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보험회사에 직판부문의 신설을 통하여

TM영업을 하기도 한다. 이는 독립적인 직판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따

르는 별도의 시스템의 구축, 고정시설의 준비, 인재의 확보 등에 상당한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직판보험회사는

獨立型과 附屬型으로 분류되어 있다. 독립형 직판보험회사는 모회사에 의

존하지 않고 자사전용의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여 마케팅, 리스크의 선

별, 요율결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는 다른 업

종의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나 혹은 모회사가 보험회사라도 극히 전략적

인 목적으로 설립된 직판보험회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독립형은

價格競爭力과 便利性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나 컴퓨터시스템 구

축 등 초기투자가 많이 들고 자체적인 요율산정을 위한 경험통계자료의

축적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 독립형 직판보험회사의 대표

적인 예로는 영국의 Direct Line社를 들 수 있다.

부속형은 회사조직상으로는 모회사와 별도의 회사이지만 운용측면에

서 모회사의 언더라이팅기법, 컴퓨터시설 등을 공유하는 직판보험회사이

다. 이러한 형태의 직판보험회사는 순보험료 측면에서는 기존 보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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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유리한 점이 없으나, 대리점이나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지급이 필요

없으므로 그 부분만큼 附加保險料의 引下가 가능하다. 아울러 부속형 직

판보험회사는 모회사의 컴퓨터시설 등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투자가 적게 들며 언더라이팅도 모회사와 공통으로 하므로 별도의

통계자료나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위험세분

화를 통한 정교한 언더라이팅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립형에 비해 가격경

쟁력이 뒤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부속형 직판보험회사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Eagle Star Direct社 및 General Accident Direct社 등이 있다.

2) 하이테크 (high- tech)형과 로우테크 ( low- tech)형

이는 언더라이팅 시스템에 의한 분류이다. 하이테크형은 TV, 라디오

또는 신문, 잡지 광고 등을 통해 모든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에 의한

조회를 접수한다. 전화상담원은 고객에게 10∼30개의 질문을 하게되고(일

반보험회사는 5개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입력하여 단말기

상에서 인수여부 및 보험료의 산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危險

의 引受與否와 保險料의 算出이 同時에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

지는 형태를 하이테크형이라 칭한다. 하이테크형의 경우 잠재고객 한사람

마다 별도의 보험료의 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를 위해

서는 독자적인 컴퓨터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과 거액의 자

본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유럽 직판보험회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로우테크형 직판

보험회사의 대부분은 부속형 직판보험회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로우테크형 직판보험회사는 잠재고객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얻은 정보

를 모회사의 컴퓨터에 온라인으로 입력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산출된 보

험료는 대리점이나 브로커를 통한 계약보다는 저렴하지만 모회사의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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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팅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보험료 부분은 모회사와 같다. 로우

테크형의 경우 전화교환수의 잠재고객에 대한 질문은 일반보험회사의 신

청서상의 질문내용과 비슷하고 그 수도 대체로 5∼10개 항목에 국한된다.

로우테크형 직판보험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은 대형 보험회사가 하이테크

형 직판보험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모회사내에 직판부문을

설립한 경우로서 영국의 Commercial Union社의 Commercial Union Direct

社, Eagle Star社의 Eagle Star Direct社가 그 예에 해당된다. 이는 모회사의

계약자 중 하이테크형 직판보험회사의 공격을 가장 받기 쉬운 무사고 우

량계약자를 이들 직판자회사나 모회사내의 직판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겠다.

3) 원스텝 (One Ste p)형과 투스텝 (Two Ste p)형

이는 契約締結方式에 의한 분류로서 청약, 보험료의 지불, 계약내용의

확인 등이 전화상으로 완결되는 원스텝형과 청약서의 우송 및 보험료의

지불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투스텝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스텝형은 잠

재고객이 전화로 보험계약을 승낙한 경우 그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인 규제완화의 추세에 따라 대부분

의 국가에서 구두약속만으로도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보험료는 신용카드

로 지급되며 하이테크형 직판보험회사의 대부분은 이러한 원스텝형이라

고 할 수 있다. 원스텝형의 경우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로 작

성된 확인서(Insurance Certificate)가 보험계약자에게 즉시 우송되고 보험계

약자는 동 확인서에 서명하여 반송하는 순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만일 계

약내용이 상이한 경우 전화연락을 통하여 컴퓨터입력자료를 수정하는 과

정을 밟게 된다.

투스텝형의 경우 보험회사는 일단 전화로 합의된 계약내용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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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청약서 입력하고 그 내용을 청약자에게 우송한다. 한편 청약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 청약서에 서명하여 반송함으로써 비로소 보험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보험료의 지급은 원스텝형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은행

자동이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투스텝형은 독일과 같이 법률

이나 상관습상 문서에 의한 청약서 작성이 요구되는 국가에서 주로 활용

되는 방식이며 생명보험과 같이 상품의 특성상 투스텝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4) 인바운드 (in- bo und)형과 아웃바운드 (o ut - bound)형

이는 顧客에 대한 接近方式에 따른 분류이다. 인바운드형의 경우 보험

회사는 잠재고객에게 광고나 우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전화를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受動的인

方式이다. 이에 반하여 아웃바운드형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能動的인 方式이다.

나 . 主要國의 TM 活用現況

1) 英國

영국은 네덜란드, 스웨덴과 더불어 유럽국가들 중에서 TM이 가장 활

성화되어 있는 국가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保險仲介人이 손해보험상품

의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보험중개인을 통해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

(보험료)에 구입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아울러 폰뱅킹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 소비자들이 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전화로 구입하

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특성은 TM의 활성화에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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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보험회사들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

를 제시하는 직판보험회사들과 전화로 보험상품을 구입하는데 대해 소비

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음으로써 TM이 급속도로 시장을 파고들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영국시장의 경우 각 보험회

사들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자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판매방법의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TM의 活性化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손해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에 비해 TM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경우 1994년 7월 EU 제3차 지침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가격자유화, 언더라이팅기준, 약관조항 등에 대한 規

制緩和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전화를 통한 口頭契約

이 適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表 Ⅳ - 1> 英國의 損害保險 판매채널별 收保比重 (19 90/ 1995/ 20 00 )

구분

판매채널

손해보험전체 개인용자동차 개인재산보험 개인건강보험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중개

업자

판매

채널

전속대리점 5% 2% 1% 4% 2% 1% 11% 2% 1% 12% 10% 8%

보험중개인 77% 69% 63% 75% 59% 47% 44% 39% 27% 43% 41% 38%

은행 4% 6% 7% 2% 3% 4% 25% 29% 31% 2% 4% 5%

소계 86% 77% 71% 81% 64% 52% 80% 70% 59% 57% 55% 51%

직접

판매

채널

직급 11% 11% 9% 14% 9% 6% 18% 20% 17% 25% 20% 10%

TM 1% 9% 17% 3% 25% 41% 0% 7% 21% 4% 12% 29%

DM 2% 2% 2% 2% 2% 1% 2% 2% 1% 14% 13% 10%

기타

(인터넷등)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14% 22% 28% 19% 36% 48% 20% 29% 39% 43% 45% 49%

방카

슈랑스

은행지점망 0% 1% 1% 0% 0% 0% 0% 1% 3% 0% 0% 0%

판매사원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1% 1% 0% 0% 0% 0% 1% 3% 0% 0% 0%

資料 : Datamonitor, EUROPEAN GENERAL INSURANCE DIS TRIBUTION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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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1>에서 보듯이 19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손해보험종목중 개인

용 자동차보험(personal motor insurance)과 개인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urance), 개인재산보험(personal property insurance)의 TM을 통한 판매비

중이 각각 25%, 12%, 7%를 차지하였다. 또한 TM을 통한 판매비중은 향

후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건강보험, 개인재

산보험의 TM을 통한 판매비중이 각각 41%, 29%와 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TM이 활성화됨에 따라 保險料가 引下되는 등

의 肯定的인 效果가 있는 반면,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직판보험회사들

이 양질의 위험만을 선별 인수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손해보험에서 최초로 활용되기 시작한 TM이 현재는 모든

금융산업에서 판매채널의 하나로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직

접판매가 비교적 일찍 발달하였는데 1975년 Sun Alliance Connections社내

에 직판영업부가 설치되어 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1982년 최초의 직판보험회사인 Preferred Direct Insurance社가 설립되었으

며, 1985년에는 Direct Line Insurance社가 설립되어 1996년말 현재 유럽국

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20개 이상의 직판보험회사가 영업 중에 있고(<表

Ⅳ-2 참조>) 대부분의 회사가 自動車保險과 住宅綜合保險(household)을 위

주로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직판보험회사들의 주력시장인 자동차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도

달함에 따라 1994년부터는 일부회사에서 상해보험(accident), 건강보험

(health),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등의 판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손해보험

과는 달리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전화를 통한 구두계약이 허용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5년에 영국의 증권투자위원회(SIB)가 도입한

새로운 情報公示制度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에 있어서 공시대상이 되는 보

험정보의 내용과 정보제공방법 등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TM의 활성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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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表 Ⅳ - 2> 英國의 直販保險會社 現況 ( 1996 )

회사명 취급보험종목 비고

AA Insurance 자동차

Abbey Nat ional 연금

Admiral 자동차 고위험물건위주

Allied Dunbar 정기보험, 건강보험

Churchill 자동차, 주택종합, 동물(pet) 자동차는 고위험물건위주
Colonial Direct 연금

CU Direct 자동차, 주택종합

Direct Line
자동차,주택종합,신용보증,상
해/건강,생명

Eagle Star Direct
자동차,주택종합·도난(home
bld/ contents),연금

Fidelity 연금

Friends Provident -

GA Direct 자동차, 주택종합, 연금
Guardian Direct 자동차, 주택종합

Halifax Building Society
자동차,주택종합·도난(home
bld/ contents)

Landmark Express 자동차, 주택종합

Legal & General 정기보험, 건강보험
Marks & Spencer 연금 등

Norwich Union Direct 자동차, 주택종합

Preferred Direct
자동차, 주택종합, 상해/건
강

Privilege 자동차 고위험물건중심

Prospero 자동차, 주택종합

Royal Direct 자동차, 주택종합
Save & Prosper 연금, 생명

Scott ish Widows 생명

Sun Alliance Connect ions
자동차, 주택종합, 상해/건
강, 여행

Touchline 자동차, 주택종합
Virgin Direct 정기보험 등

Zurich Municipal 자동차, 주택종합

註 : Royal Direct사와 Sun Alliance Connect ions사는 합병절차가 진행중임.
資料 : 1. Datamonitor, EUROPEAN GENERAL INSURANCE DIS TRIBUTION , 1997.

2. 日吉信弘, 直販保險會社 , 每日經濟新聞社,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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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獨逸

독일은 1994년 이전까지 가계성보험분야에 대한 규제가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국가였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의 경우 표준보험증

권양식의 제정, 요율산출단체(HUK)에 의한 純保險料의 산정, 순보험료

준수의무 등의 규제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料率規制는 직판보험회사의 가

격경쟁력 확보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결국 독일에서 직판보험회사가 활성

화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제공하였다. 즉, 純保險料 遵守義務로 인해 직

판보험회사는 사업비부문에서만 가격경쟁이 가능한 상황이나 독일 자동

차보험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사업비율이 약 15% 수준으로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사업비부문에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의 <表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까지도 손해보험시장에서의 TM 판매비중이 거의 전무했음을 알 수 있다.

<表 Ⅳ - 3 > 獨逸의 損害保險 판매채널별 收保比重 (19 90/ 1995/ 20 00 )

구분

판매채널

손해보험전체 개인용 자동차 개인재산보험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중개업자

판매채널

전속대리점 64% 60% 52% 70% 67% 55% 69% 67% 56%
보험중개인 20% 19% 16% 11% 12% 8% 13% 12% 11%
은행 2% 4% 7% 1% 2% 3% 6% 8% 13%
소계 86% 83% 75% 82% 79% 66% 88% 87% 80%

직접판매

채널

직급 14% 14% 13% 18% 18% 14% 11% 11% 10%
TM 0% 0% 3% 0% 1% 11% 0% 0% 2%
DM 0% 2% 5% 0% 2% 9% 0% 0% 3%
기타

(인터넷 등)
0% 0% 0% 0% 0% 0% 0% 0% 0%

소계 14% 16% 21% 18% 21% 34% 11% 11% 15%

방카

슈랑스

은행지점망 0% 1% 2% 0% 0% 0% 1% 1% 2%
판매사원 0% 0% 2% 0% 0% 0% 1% 2% 3%
소계 0% 1% 4% 0% 0% 0% 0% 0% 5%

資料 : Datamonitor, EUROPEAN GENERAL INSURANCE DIS TRIBUTION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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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 보험 제3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요율자유화와 신상품의 도

입 및 언더라이팅 기준의 선택과 관련한 自由化措置가 1998년부터 시행

됨으로써 요율규제는 상당부분 철폐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독일에는 자동갱신제도20)나 계약의 서면확인의무가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TM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뒤따라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확

산되고 있는 TM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요율자유화에 따른 보험료에 대

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향후에는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TM에 의한 市

場占有率의 擴大가 예상되고 있다.

독일에서 TM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설립당시에는 직판회사(Direct Marketer)로 출발하여 나중

에 TM 영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된 회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외

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TM 전문회사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1993∼1995년 사이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비교적 설립초기단계의 회

사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들 직판

보험회사들은 주로 自動車保險을 판매하고 있으며 점차 取扱種目을 多樣

化해나가고 있는 것은 영국과 마찬가지 추세이다(<表 Ⅳ-4> 참조).

20) 국가마다 운영상의 차이는 있으나, 독일에서는 자동차보험계약자는 계약갱신

3개월전 14일 동안만 보험회사에 해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

다. 동기간이 지날 경우 갱신계약은 종전 보험회사와 자동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하이테크형 직판보험회사로서는 우량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할 수 있

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제도는 스웨덴, 스위스에도 존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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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 - 4 > 獨逸의 直販保險會社 現況 ( 1996 )

회사명 취급보험종목 비고

Aegon Leben 자동차

Auto Direkt 자동차, 상해

Axa Direkt 자동차

Cosmos 자동차, 주택화재, 상해, 생명

CS- Direckt Invest 자동차

Delfin Direckt 자동차, 주택화재, 생명, 의료, 신용보증

Deutsche Allgemeine 자동차, 상해, 화재

Europa Sachversicherung 자동차, 주택화재, 생명

Hannoversche Leben -

ONTOS 자동차, 생명

Quelle Vers icherrung -

S- Direckt 자동차

Schweiz Allgemeine Direckt 자동차, 주택화재, 상해, 배상

Sun Direckt 자동차

Tellit Direckt 자동차

Zuritel 정기보험, 건강보험

資料 : 1. Susan Drury, A S trategic Analys is of the EUROPEAN DIREC T INSURANCE
INDUS TR Y, Financial Times , 1997.

2. 日吉信弘, 直販保險會社 , 每日經濟新聞社, 1996.

3) 프랑스

프랑스는 영국과 더불어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규제가 완화되어 있

는 국가에 속한다. 특히 직판보험회사들의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1987년에 요율규제가 철폐되었고,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전화에 의한 구두

약속만으로도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아울러, 폰뱅킹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TM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規制緩和나 폰뱅킹의 발달 등의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프

랑스에서 TM의 비중이 극히 낮은 이유는 공제(Mutuelles Sans

Intermediaires, MSIs)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993년을 기준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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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공제의 사업비율은 22%∼28% 수준으로 일반손해보험회사나 로우테크

형 직판보험회사들과 충분한 價格競爭力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공제조직은 직판보험회사들의 주력시장인 自動車保險에서의

販賣比重이 높기 때문에(1994년 기준 38%) 직판보험회사에게는 더욱 시

장침투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하이테크형 직판보험회

사(사업비율 12∼15%)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TM의 판매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서기 2000년에 이르면 11%까지 다다를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종목의 경우에는 판

매비중이 극히 미미하며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하리라 예상된다(<表 Ⅳ-5>

참조).

<表 Ⅳ - 5 > 프랑스의 損害保險 판매채널별 收保比重 (19 90/ 1995/ 20 00 )

구분

판매채널

손해보험전체 개인용 자동차 개인재산보험 개인건강보험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중개업자

판매채널

전속대리점 46% 45% 42% 38% 35% 28% 53% 49% 45% 54% 51% 49%
보험중개인 19% 19% 21% 8% 8% 6% 6% 6% 5% 22% 21% 20%

은행 0% 2% 2% 1% 1% 1% 3% 7% 9% 0% 2% 5%

소계 65% 66% 65% 47% 44% 35% 62% 62% 59% 76% 75% 74%

직접판매

채널

직급 33% 31% 28% 49% 49% 47% 34% 33% 32% 22% 21% 20%

TM 0% 1% 2% 0% 2% 11% 0% 0% 2% 0% 0% 0%

DM 1% 1% 1% 1% 1% 1% 1% 1% 1% 1% 1% 1%
기타

(인터넷등)
0% 0% 0% 2% 2% 2% 2% 2% 2% 2% 2% 2%

소계 34% 33% 31% 52% 54% 61% 37% 36% 37% 25% 24% 23%

방카

슈랑스

은행지점망 1% 1% 4% 1% 2% 4% 1% 2% 4% 1% 2% 3%

판매사원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1% 1% 4% 1% 2% 4% 1% 2% 4% 0% 0% 0%

註 : 공제(MSIs)는 직접판매 중 직급실적에 포함.
資料 : Datamonitor, EUROPEAN GENERAL INSURANCE DIS TRIBUTION , 1997.

한편 <表 Ⅳ-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6년말 현재 프랑스에서는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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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판보험회사들이 영업 중에 있으며,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주택종합

보험, 생명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7개의 직판보험회사 중 AXA社의 자

회사인 Direct Assurance를 비롯한 Tellit France, SOCAD 3개社가 프랑스계

이며, 나머지 4개社는 외국계 회사이다.

<表 Ⅳ - 6 > 프랑스의 直販保險會社 現況 ( 1996 )

회사명 취급보험종목 비고

Direct Assurance 자동차, 주택종합, 생명 국내사

Equite 자동차, 주택종합
Eurofil 자동차, 주택종합, 의료
GA Vox 자동차, 주택종합
SOCAD 자동차, 주택종합 국내사

Tellit Direct Assurance 자동차 국내사

Zuritel 자동차

資料 : 1. Susan Drury, A S trateg ic Analys is of the EUROPEAN DIREC T INSURANCE
INDUS TR Y, Financial Times, 1997.

2. 日吉信弘, 直販保險會社 , 每日經濟新聞社, 1996.

4) 美國 2 1)

미국에는 1995년까지 유럽과 같은 TM을 전문으로 하는 하이테크형직

판보험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DM, 쿠폰, TM, PC통신 등을 활용한 직

접판매전문보험회사도 USAA(United Services Automobile Association)와 GEICO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mpany)사 2개社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통적인 통신판매기법을 구사하는 직판보험회사들이 유럽식 하이

테크형 직판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로 최근

GEICO社가 설립한 GEICO Direct社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최대

21) 미국에서는 직판(Direct Writing)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며 일반적으로 보

험회사의 專屬代理店(exclusive agents)에 의한 모집까지도 직판의 범주에 포

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판이라는 용어도 Direct Writing외에 Direct

Insurance, Direct Marketing, Direct Distribution, Direct Response, Direct

Teleselling, Telemarketing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운다.

- 49 -



의 자동차보험시장인 미국에서 하이테크형 직판보험회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보험업계의 엄격한 規制障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州別 영업면허취득요건과 자동차보험요율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규제는 TM의 활성화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50개주로 분할된 미국시장의 경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주마

다 개별적으로 영업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요율은 당국의 인가 또는 신고(File)를 필요로 할뿐

만 아니라 요율변경에는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규제

장벽외에도 미국은 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이 전화나 PC를 통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테크형 직판보험회사들이 價格이나 便利性

面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약요인에도 불구하고 1996년 영국의 Direct Line社가 미국메사츄세츠주의

Plymouth Rock社와 합작으로 Direct Response Corp. (DRC)라는 하이테크형

直販自動車保險會社를 설립하였는데, 同社는 우선 뉴잉글랜드지역을 중심

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판매를 개시하여 향후 5년내에 미국 전체주로 영

업범위를 확장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다 . 主要國의 TM 活用事例 分析 2 2 )

1) Direct Line社

가 ) 會社槪要

영국의 대표적인 직판보험회사인 Direct Line社는 1985년 Royal Bank of

Scotland에 의해 설립되었다. 同社는 자동차보험판매를 시작으로 주택종합

22) David Turner(1995),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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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용보증보험(credit protection insurance), 상해 및 건강보험 등으로

營業範圍를 계속 擴大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운 경쟁자들의 진출에 따른

경쟁심화와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한계로 인해 1995년부터는 개인생명보

험(individual life products), 종신 및 정기보험(whole and term life), 부동산저

당대부보장보험(mortgage protection insurance), 소득보장보험(family income

and income protection plans) 등 생명보험상품을 기존 고객들에게 판매하

는 등 영업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인 Direct Line Financial

Services社를 통해 가계대출상품이나 부동산저당대부상품 등도 판매하고

있다.

나 ) 營業實績

1994년을 기준으로 同社는 영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

고 있으며, 주택종합보험의 경우도 상위 10대 보험회사에 속한다. 특히

대부분의 직판보험회사들이 회사설립 후 5년이내에 순익을 올리지 못하

는 것에 비하여 同社는 설립 후 3년이 지난 1988년부터는 매년 세전이익

(pre-tax profits)을 실현하고 있다. 1990년에 들어서는 수입보험료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직판보험회사들과는 달리 초기투자에 소요

된 비용의 상각이 이미 완료됨에 따라 純利益도 크게 增加하고 있다. 그

러나 새로운 경쟁자들의 진입과 자동차보험의 성장한계로 인해 1995년에

는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대비 8.1%증가에 그침으로써 成長勢가 급격

히 鈍化되었다(<表 Ⅳ-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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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 - 7 > Dire ct Line社의 主要經營指標 推移

구분 수보성장율(%) 손해율(%) 사업비율(%)

1990 27.8 68.8 33.6

1991 47.2 71.8 28.8

1992 72.6 75.1 25.0

1993 85.3 65.4 19.8

1994 48.2 63.8 20.7

1995 8.1 - 17.1

資料 : 1. Tillinghast- 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 1996.
2. 日吉信弘, 直販保險會社 , 每日經濟新聞社, 1996.

다 ) 主要 成功要因

Direct Line社는 저렴한 보험료 이외에도 하이테크직판보험회사에게는

필수적인 고도의 IT시스템을 도입하여 언더라이팅, 정확한 가격산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교한 IT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위험도평가, 요율산정 등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었고 계약

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보를 경험통계로 활용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요율산정이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정교한 料率算出能力은 손해율

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同社의 손해율은 1988년부터 업계평균치를 하회

하고 있다. 또 다른 성공요인으로서 다른 경쟁회사들에 비해 일찍 시장에

진출하여 과감한 초기 인프라투자와 광고, 특히 TV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Direct Line社의 商品認知度(brand awareness)를 단기간에 높

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Achmea Group

가 ) 會社槪要

Achmea Group은 1995년초 네덜란드의 보험회사인 AVCB社와 Zilv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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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is社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Achmea Group의 계열사 중에는 Centraal

Beheer, Zilveren Kruis, Proteq, FBTO 및 OVVM과 같은 여러 직판보험회

사들이 있다. 이들 회사들은 가계성손해보험을 TM을 비롯한 여러 판매채

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OVVM社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개인생명

보험 및 연금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특히 Centraal Beheer社와 Zilveren

Kruis社는 TM을 위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 營業實績

Achmea Group은 1993년을 기준으로 가계성보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이 12.7%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이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가계성

손해보험의 평균수입보험료성장률은 14.2%로써 시장전체성장률 8.9%를

상회하고 있다. 1993년을 기준으로 주요 직판보험회사들의 영업실적을 살

펴보면 다음의 <表 Ⅳ-8>과 같다. 특기할 점은 다른 직판보험회사들과는

달리 개인생명보험 및 질병보험의 TM을 통한 판매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表 Ⅳ - 8> Achme a Gro up의 TM專門 子會社別 收保實績 (199 3 )

가계성손해보험 개인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Cent raal Beheer 985 4.1 517 3.5
FBTO 293 1.2 54 0.4
OVVM 41 0.2 0 0.0
Proteq 15 0.1 11 0.1
Zilveren Kruis 1,105 4.6 36 0.2

註 : 표의 수치는 TM을 포함한 모든 판매채널을 통한 판매실적임.
資料 : David Turner, Direct Insurance in Europe The Ongoing Re volution , Datamonito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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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主要 成功要因

Direct Line社가 주로 우량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특

화하는 전략을 사용한 데 비해 Achmea Group은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가

계성손해보험 이외에도 개인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등 取扱商品을 多樣化

하는 전략을 추구한 것이 주효하였다. 요율산출방식도 Direct Line社가 개

별요율방식을 사용하는데 반해 Achmea Group의 경우 等級料率方式을 사

용하여 계약자에 대한 질문내용을 표준화, 단순화시킴으로써 가입자의 편

의를 도모하였다. Achmea Group의 경쟁전략의 핵심은 서비스의 差別化戰

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브로커를 통한 양질의 보험서비스에 친숙해진

고객들의 신뢰감을 TM부문에서도 계속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큰 성

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품내용이 복잡한 상해보험이나 질병

보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전화상담원별 고객지정을 통해 인간적 유대형성 및 신뢰감 조

성에 주력하였던 점도 주요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서비스의 차별화와 고객과의 장기적 유대관계 구축을 강조하는 것은

클레임전략에서도 나타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chmea Group의 손

해사정은 다른 직판보험회사들에 비해 관대할 뿐만 아니라 처리속도 또

한 매우 신속한 편이다. 예컨대, Centraal Baheer社의 경우 클레임을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Achmea Group의 오랜 直接販賣經驗을 들 수 있다. 특히

Centraal Baheer社와 Zilveren Kruis社는 합병 이전부터 TM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취향

에 부합한 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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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ygg - Hans a/ Akt s am

가 ) 會社槪要

스웨덴의 손해보험시장은 몇몇 대형사에 의한 寡占形態를 띄고 있다.

Trygg-Hansa社는 시장점유율 선두사인 Skandia社에 이어 제2위를 기록하

고 있는 대형보험사이다. 同社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가계성손해보험의 경우 TM의 비

중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일부 개인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TM이 이루어지고 있다. Aktsam社는 TM전문보험회사로서 1994년 11월

Trygg-Hansa社에 인수되었으며, TM을 통해 자동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 ) 營業實績

<表 Ⅳ-9>에서 보듯이 1993년에 Trygg-Hansa社는 가계성보험시장에서

전년도대비 0.8% 증가한 16.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비록 TM의

주력시장인 자동차보험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도대비 1% 감소한

20.1%를 차지하였으나, TM의 판매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한편

Aktsam社의 경우 1993년에 전년도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2배 이상 증가하

였다. 현재 同社가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급성장

을 지속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에 279,000크로네(美貨 35,847 상당)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Aktsam社의

경우 손해율은 70%로서 스웨덴 손해보험업계 평균인 80%를 하회하고 있

으나 사업비율은 업계평균 27%를 상회하는 31% 수준이다. 반면 Trygg-

Hansa社의 손해율은 업계평균수준이지만 사업비율은 업계평균보다 낮은

24%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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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 - 9 > T rygg - Ha ns a社 및 Akt s a m社의 收保實績

(단위 : 백만크로네, %)

손해보험전체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Trygg- Hansa
1992 8,524 15.4 2,163 21.1
1993 9,215 16.2 2,048 20.1

Aktsam
1992 30 0.1 30 0.3
1993 71 0.1 71 0.7

註 : 총수입보험료(gross written premium) 기준.
資料 : David Turner, Direct Insurance in Europe The Ongoing Re volution , Datamonitor,

1995.

비록 현재는 Aktsam社의 실적이 Trygg-Hansa社의 전체 TM실적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나, 兩社는 서로의 취약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즉, Aktsam社의 경우 위험도가 낮은 고객만을 대상으로

低價格戰略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Trygg-Hansa社는 일반적인 전화판매의

편리성을 무기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 ) 主要 成功要因

Trygg-Hansa社와 Aktsam社의 경우 TM이외에도 다양한 판매채널을 운

용해왔기 때문에 가격측면에서 TM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

건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Aktsam社는 TM전문회사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중간정도의 가격수준과 가입설계의 편리함 및 서

비스차별화를 통하여 시장에 침투하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한편 Trygg-

Hansa社의 경우 기존판매채널을 통해 확보한 계약자가 많기 때문에 일괄

적으로 판매 및 서비스채널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편이었다. 따

라서 Aktsam社를 자회사로 내세워 업무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Trygg-

Hansa社의 공신력을 이용한 신뢰감 조성에 주력하였다. 특히, Aktsam社의

경우 전체운전자의 약 25%인 우량운전자를 목표시장으로 선정하여 選別

引受戰略을 구사하기 때문에 대상고객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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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우량운전자만을 인수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同社는 고객과의 전화통화시 일반적인 내용이외에도 주된 주

차지역, 고가의 오디오설치여부 등 차량도난 등 개별요율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여러가지 요소를 질문하고 있다.

<表 Ⅳ-10>은 위에서 언급한 회사들의 주요성공요인을 비교분석한 것

이다.

<表 Ⅳ - 10 > 會社別 主要 成功要因 比較分析

구분 세부내용
해당여부

Direct Line Achmea Aktsam Trygg- Hansa

가격
·저렴한 보험료

·정교한 요율산출시스템

○

○

○

×

○

○

×

×

목표

시장
·선별인수 ○ × ○ ×

서비스

·관대한 클레임처리

·클레임처리의 신속성

·전화의 편리성

·소비자와의 토론식 통화

×

○

○

×

○

○

○

○

×

○

○

×

×

×

○

×

비용
·낮은 손해율

·낮은 사업비율

○

○

×

○

○

○

×

○

資料 : David Turner, Direct Insurance in Europe The Ongoing Re volution , Datamonitor,
1995.

라 . 우리나라의 TM 活用現況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유럽국가들과 같은 직판보험회사는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내에 직접판매를 담당하는 사업부서를 두고 운영하

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직접판매형태는 주로 우편이나

전화에 의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직접판매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직접판매형태는 보험회사가 우편23) ,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保險商品을

23) 보험회사가 주로 백화점이나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하여 이들 기관이 고객

- 57 -



고객에게 案內하고, 고객은 우편, 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가입의사를

표명하면, 보험회사가 請約書를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이 作成·自筆署

名하여 보험회사에게 회송하는 전형적인 투스텝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를 통한 구두계약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

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청약서

작성을 통해 자필서명에 의한 가입의사를 재확인한 후에 비로소 보험계

약이 체결되고 있다.

1) 生命保險

대부분의 회사들이 TM과 DM을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지난 1994년

3월부터 국민카드, LG카드 등과 연대하여 이들 카드사의 회원들에게 안

내장을 발송하는 데이터베이스마케팅(database marketing)을 실시해왔던 국

민생명은 1995년부터 자체 텔레마케팅(TM)팀을 구성하여 DM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통신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생명도 1996년 5월부터 삼성카

드망을 통해 기존의 우편판매 전용상품인 큰보장 새보험 의 通信販賣를

시작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자체 TM팀을 구성, 운영에 나서는 등 통신판

매를 적극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생명의 무배당새생활암보험 , 신한

생명의 무배당익스프레스보장보험 등 直接販賣 專用商品이 계속 늘어나

는 추세에 있으며 기타 신설 생보사들도 新規商品開發을 서두르고 있다.

다음의 <表 Ⅳ-11>은 주요 생보사의 업무제휴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에게 대금지불청구서 발송시에 保險加入案內資料의 顧客關聯情報를 동시에

발송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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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 - 11> 生保社의 業務提携 現況

보험회사 업무제휴사 제휴내용

대한 외환비자 보장성보험 DM판매제휴

삼성 삼성카드 〃

교보 BC 암보험 DM판매제휴

국민 국민, LG, 한미비자 〃

신한 신한비자 보장성보험 DM판매제휴

한덕 동화비자 〃

資料 : 보험매일, 1997. 9. 30.

한편 DM이나 TM을 통한 직접판매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다음의 <表 Ⅳ-12>는 일부 보험사들의 販賣形態別 (初回)收入保險料 實績

을 나타낸 것이다.

<表 Ⅳ - 12> 販賣形態別 初回收入保險料 現況

(단위 : 천원)

구 분
직접판매

합계
DM TM 인터넷 소계

1995 삼성생명 - - - - 6,962

국민생명 142,988 38,361 - 181,349 181,349
계 142,988 38,361 - 181,349 188,311

1996.4- 7 삼성생명 621 5,681 112 6,414 9,401

교보생명 9,162 - - 9,162 9,162
국민생명 58,133 69,693 - 127,826 127,826

계 67,916 75,374 112 143,402 146,389

資料 : 보험감독원.

2) 損害保險

손보업계에서도 카드사와 提携로 通信販賣를 실시하는 회사가 늘어나

는 추세에 있다. 지난 1993년부터 삼성위너스카드, 장은비자, 동양카드,

유공BC 등 카드사와 제휴, 통신판매를 실시해왔던 삼성화재는 현재 개발

사업부내에 법인과 개인별로 텔레마케팅팀을 설치, 운영하는 등 직접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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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 1992년부터 제휴선인 국민카드를 통해 안내장 등을

발송하는 통신판매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1996년 9월부터는 홈쇼핑채널을

운영하는 삼구쇼핑과 제휴, 신규계약자에게 삼구가 제공하는 상품할인 등

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販賣戰略을 多角化하고 있다. LG화재도 지

난 1995년 4월부터 LG카드 및 다이너스카드와 연계, 전략영업팀내에 1백

80여명으로 구성된 TM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통신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의 <表 Ⅳ-13>은 주요 손보사의 업무제휴현황을 보여주고 있

다.

<表 Ⅳ - 13 > 損保社 業務提携 現況

구분 제휴카드사 업무제휴내용

LG LG, 다이너스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DM 또

는 TM 및 자동차보험료의 카드결제

현대 외환비자, BC, 현대백화점

동부 국민, 미도파

쌍용 국민

삼성
삼성, 장은, 유공 BC, 동양, 신

세계

資料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보 , 1996 제2호.

TM의 경우 현재 쌍용, 삼성, 현대, LG, 동부 등 5개社가 자동차보험을

위주로 TM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및 연금보험도 판매 중에 있으

나, 실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表 Ⅳ-14>참조).

<表 Ⅳ - 14 > 損保社別 TM 賣出 現況 (19 95 )

(단위 : 억원, %)

구분 쌍용 삼성 현대 LG 동부 합계

매출액 2 460 260 110 90 922

M/ S 0.2 49.9 28.2 11.9 9.8 100.0

資料 : 김형기, 이호영, TM영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리스크관리연구 ,
19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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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M 영업실적은 최근 들어 急增趨勢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90

년부터 TM 영업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경우 1996년 9∼10

월, 2개월 동안 161억원의 계약실적을 올리는 등 TM을 통한 보험판매가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쌍용화재도 1996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TM을 통해 8,947건의 보험상품을 판매, 23억 9,520만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5년 11월부터 TM방식을 도입한 LG화

재도 1996년 10월말까지 6만건의 보험상품을 판매, 월평균 30억원의 계약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TM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설계사가 직

접 방문해 판매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標的顧客을 선

정, 집중적인 계약유치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 인터넷 保險販賣

최근 보험사들은 판매채널 다각화 방편의 하나로 電子商去來 수단의

하나인 인터넷을 보험판매에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한 보험연구단체인

LIMRA에 의해 발간된 Market Facts(1996년 7/8월호)에 게재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회사 144개 중 4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33%가

1997년 3월까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회사

중 22%만이 자체 웹싸이트(Web site)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으나 추가로

47%가 1년 이내에 자체 웹싸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아울

러, 응답회사중 28%의 회사가 1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販賣補助資料

를 대리점이나 브로커 등의 판매조직이 수시로 사용가능하게 할 것이라

고 응답한 사실은 더욱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24).

그러나 기업활동에서 인터넷 활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에 비

하면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은 타산업보다 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24) 권욱진, 신기철(1996.12),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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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터넷의 활용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효율성

이 높다는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의 특성상 기존의 판

매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나 혹은 계약체결에 自筆署名同

意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한계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 . 인터넷 保險販賣의 長·短點

보험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회사홍보,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품광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뿐아니라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간

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입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그러

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과 상품의 제한적인 선

택범위 및 고객정보의 보안문제 등의 단점도 있다. 다음의 <表 Ⅳ-15>는

인터넷 보험판매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表 Ⅳ - 15 > 인터넷 保險販賣의 長·短點

장 점 단 점

소비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의 입

수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접근가능
·저렴한 보험료

·단순히 회사정보제공에 그침으로

써 상호작용의 부족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피

해(보험사기 등) 가능
·사용자가 제한적임

·인터넷 보험판매사업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선택의 범위가 다양하지

못함

보험

사업자

·판매비용절감

·정확한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가

능

·고객정보의 판매전략 활용가능

·인터넷의 주사용자인 고소득, 전
문직 종사자 시장의 개척기회

·24시간 운영가능

·소비자와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역선택의 가능성이 커짐

·기존 판매채널과의 갈등내포

·판매대상상품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단순한 상품에 국한됨

·고객정보의 보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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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인터넷 監督規制

인터넷은 그 본질상 지역적인 경계가 없어 국경을 아무런 통제도 받

지 않고 넘나들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역적인 경계를 기초로 이루

어져온 보험에 대한 규제감독체계도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점차 변화되

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는 일단 웹싸이트에 등록

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여 비인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대

리점이 國家나 州의 감시망을 피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

를 입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험판매에 대해서는 기존의 체제

와는 다른 새로운 감독기술이나 규제체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터넷 보험판매에 대한 감독규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

다. 즉,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고발을 해야만 非認可保險事業者의 인터넷

보험판매행위를 알 수 있으며, 소비자의 고발로 해외보험사업자의 불법행

위를 알게 되는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

문이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특정 보험사업자에 대한 誹謗廣告가 행해진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를 게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한 일이다.

반가운 사실은 인터넷 보험이 차츰 대중화되어감에 따라 보험상품거

래에 대한 규제에 관한 감독당국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다.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단순히 광고, 정책권유, 보험계약

을 위한 매체로 간주하여 현행 보험법률로도 인터넷상에서의 거래를 규

제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나 인터넷상에서의 廣告, 代理

店 許可, 保險詐欺에 관한 州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전반적

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이 인터넷상의 거래에 적용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상의 상품판매를 규정하기 위해 Article 2B-Licenses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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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제안된 조항 가운데는 情報去來 에 적용될 조항

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라이센스, 허가계약, 정보의 자유로운 전

송, 정보복사본의 판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계약을 포함한 정보거래와 정

보지원, 보전, 개발 또는 수정을 위한 계약에 적용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보험당국은 보험상품의 직접판매 및 TM,

DM, 인터넷등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관련법규의 미비로 효과적으로 정착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책임개시 인정범위, 전자서명 합법화 및 개

인정보이용등의 문제점분석을 통해 關聯法規 整備作業을 추진중에 있다.

다 . 主要國의 인터넷 活用現況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는 아직 초보단계이며 네트워크 접속 후의 販

賣成功率도 저조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대형보험회사가 인터넷에 가

상점포를 개설해 놓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판매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처럼 생활화되고 널리 알려진 정형화된

상품은 소비자들이 쉽게 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판매에 따른

비용발생도 적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보험판매는 成長潛在力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시장

은 38개에 이른다.

1) 美國

ACORD(Agency-Company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Development)가

1995년 미국 보험시장에서 500개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대리점의 13% 정도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총보험료 수입이 500만불 이하인 소형 대리점들은 평균 9%만이 인

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수입보험료가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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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이상 되는 대형대리점은 28%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는 아직까지 初步段階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문조사기관인 Conning & Co.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보

험업계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

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56개 보험회사의 대표를 대상으로 실

시한 조사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경쟁상대인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에 비해 상당히 뒤져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보

험회사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소극적인 주된 이유는 대체로 보수적인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며 또한 일부

회사들은 인터넷판매가 기존의 대리점조직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表 Ⅳ-16>은 Conning & Co.가 향후 10년간의 인

터넷을 통한 보험판매규모를 예측한 자료로써 2006년까지 개인생명보험

과 자가용자동차 및 주택종합보험에서 인터넷을 통한 수입보험료 규모가

약 6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表 Ⅳ - 16 > 인터넷을 통한 保險販賣 豫測 2 5 )

(단위 : US$ 억)

종목 보험료 1994 1997 2000 2003 2006

자가용자동차

/주택종합

보험료

인터넷판매 보험료

점유율(%)

1,190
0
0

1,400
1

0.1

1,640
6

0.4

1,910
15

0.8

2,240
25
1.1

개인생명

보험료

인터넷판매 보험료

점유율(%)

760
0
0

940
1

0.1

1,160
8

0.7

1,420
22
1.5

1,730
38
2.2

합계

보험료

인터넷판매 보험료

점유율(%)

1,960
0
0

2,340
2

0.1

2,800
14

0.5

3,330
37
1.1

3,970
63
1.6

資料 : Esters, Stephanie D., Insurers Fail to Tap Internet , Conning Says , National
Underwriter, May 5 1997.

25) 대한재보사, 『해외보험시장 정보자료』 제178호, 1997.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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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Datamonitor社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보험시장에서 인터넷

판매는 직접판매회사(Direct writer)에 비해 5.1%, 대리점을 활용하는 보험

회사보다는 23%정도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판

매는 모집수수료가 들지 않고, 판매절차가 자동화되며, 직접판매회사처럼

전화상담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6) .

미국의 대형 소프트웨어회사인 Intuit社는 인터넷상에서 보험판매를 중

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는 보험상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퀵켄 인슈어마켓(Quicken Insuremarket) 으로 불리는 同

서비스에서는 Allstate社, TIG社, Zurich Direct社의 자동차보험 및 주택종

합보험 등에 관한 가입정보를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소

비자는 그 정보를 토대로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Intuit社는

판매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仲介手數料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Allstate, John Hancock, Lincoln Benefit, MetLife, State Farm, TIG, Zurich

Direct 등의 보험회사가 참여하여 고객에게 정기생명보험의 온라인 보험

료견적서, 온라인청약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보험회사에 신용카드번호

를 온라인 전송해줌으로써 최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는 인슈어마켓(InsureMarket)과 같은 다수의 保險商品專門販賣店 (Insurance

Mall)이 인터넷상에 존재한다.

Liberty Financial社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전용 생명보험상품인 연금상

품을 개발하여 1995년 1월부터 자회사인 Independence社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4가지 요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는 利率保證年金商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General American Life社의 자회사로서 1995년에 설립된 General Life社

는 인터넷을 판매채널로 특화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전체직원이 12명인

26) 권욱진, 신기철(1996.11),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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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상보험회사이다. 이 회사는 판매업무를 제외한 홍보·인적자원

관리는 모회사에 맡기는 등 대부분의 업무를 외주(outsourcing)에 의존하

고 있고 Southern Illinois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함으로써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이 기존사의 경우와 정반대인 20대 80을 유지하고 있다. 同

社는 50세 이상의 직장인, 전문직업인, 관료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고학력의 인터넷 사용자를 목표고객으로 하여 사망보

험과 연금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계약기간도 전통형상품과 달리하

여 차별적용하고 있다27).

2) 英國

영국의 경우 UAP Provincial Insurance社 및 Admiral社 등 다수의 보험

사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Independent社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슈어런스클럽(Insurance Club) 이라

는 保險契約서비스를 통해 주택소유주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에는 보험료의 검색과 청약도 온라인으로 가능케 할 예정이다.

한편 Eagle Star社는 1997년 8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보험판매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관한 상담 및 서류작성, 보험료지불

의 전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자동차보험 가입을 원하

는 고객이 개인의 신상명세 및 자동차관련 사항을 입력하는 즉시 보험계

약의 효력이 발생되며 보험료는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된

다. 이러한 인터넷보험판매의 경우 계약자는 15%의 보험료할인혜택과 더

불어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를 통한 대금결제시 10%가량의 추가할인혜

택도 받을 수 있다. 同社는 자동차보험의 인터넷판매가 성공적일 경우 주

택화재 및 여행자보험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8).

27) 보험매일, 1997년 1월 31일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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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圖 Ⅳ-1>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와 IBM의 최근 보고서

에서 조사된 1997년 현재 영국 보험사업자의 인터넷 活用程度와 2002년

의 展望이다.

<圖 Ⅳ - 1> 英國 保險事業者의 인터넷 活用現況 및 向後 展望

資料 : Alan Newman & Mart in Tonks, The Internet and Intranets in the Insurance
Indus try, Financial Times, 1997.

라 . 우리나라의 인터넷 活用現況

최근 들어 PC통신시장의 발달과 PC보급의 확대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

들도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直接販賣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판매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실

적이 저조한 이유는 아직까지 국내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적고 일반소비

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個人情報流出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인터

넷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 生命保險

대한생명은 1996년 3월 22일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인터넷에 홈페이

28) 保險新報, 199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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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개설, 각종 保險情報를 案內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삼

성생명은 1996년 5월 국내 보험사로는 최초로 인터넷에 삼성생명 사이

버브랜치(가상점포) 를 개설하여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하였다. 同 가상점

포에서는 인터넷전용상품인 매직콜보장보험 을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은

전자문서(청약서)의 빈칸에 본인의 나이와 원하는 보험종류 및 계약금액

등을 입력하여 보험료 및 보장에 대한 가입설계서 를 안내받을 수 있으

며 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작성된 청약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계약이

성립된다. 1997년 3월말까지 50여건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는 이 상품은

유사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3∼5% 정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검색한 고객이 직접 가입을 신청하기 때문에 해지율도 기

존의 모집인이나 대리점을 통한 계약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교보생명도 1996년 6월 인터넷에 인슈마트 를 개설하고 사이버

전용상품으로서 유사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3% 정도 저렴한 VIP

암치료보험 , VIP 대형보장보험 및 단체연수건강보험 을 판매하고 있

다. 이밖에 국민, 한덕생명 등도 아직까지 청약은 받지 않고 있으나 인터

넷을 통한 상품소개 및 가상설계, 대출안내 등을 실시, 未來顧客에 대한

弘報活動 등을 벌이고 있다. 현재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판매

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일부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

타 보험사들의 경우 PC통신이나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회사소

개, 보험상품 안내, 고객서비스 안내 등 各種 生命保險關聯 情報를 제공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모집인이 직접 인터넷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 상품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등장하였

다. <表 Ⅳ-17>은 국내 주요 생보사의 인터넷주소와 서비스현황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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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 - 17 > 生命保險社의 인터넷사이트 現況

구 분 인터넷주소 시기 비고

대한생명 www.klico.kr '96.3 보험정보제공

삼성생명 www.sli.samsung.co.kr '96.5 보험상품판매

교보생명 www.insumart .co.kr '96.6 〃

국민생명 www.kookminlife.co.kr '96.10 보험정보제공

한덕생명 www.handuk- life.co.kr '96.8 보험상품판매

SK 생명 www.cali.co.kr '96.8
보험상품판매 및

계약조회서비스

고려생명 www.coryo- cm.com '96.9 보험정보제공

2) 損害保險

손해보험의 경우 최근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판매에 대한 관심

을 반영하여 6개 원수사(대한, 쌍용, 삼성, LG, 해동, 현대)와 대한재보사

가 자체 인터넷사이트를 개설(<表 Ⅳ-18> 참조)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회사 및 상품안내, 고객상담 및 서비스, 대출안내 등에 그치고 있으며 실

제 판매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 8월말부터 업

계최초로 인터넷판매방식을 도입한 쌍용화재의 경우 홈페이지의 사이버

마켓에서 해외여행보험, 마이카운전보험, 노후안심보험, 넷슈런스보험 등

5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그 판매실적은 저조하여 1996년 9월말까

지 단 8건의 海外旅行保險을 판매하는데 그쳤다. 1996년 9월부터 인터넷

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LG화재도 2개월동안 30건의 계약

실적을 올리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보험, 개

인연금, 피닉스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등 4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현대해상도 1996년 10월 한달동안 단 10건의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부

진한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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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 - 18> 損害保險社의 인터넷사이트 現況

구분 인터넷주소 시기 비고

대한화재 ns.daeins.co.kr '96.10 보험정보제공

쌍용화재 illssy.insurance.co.kr '96. 8 보험상품판매

해동화재 hdfire.haedong.co.kr '96.11 보험정보제공

삼성화재 www.insurance.samsung.co.kr '96. 5 〃

현대해상 www.hdinsurance.co.kr '96.10 보험상품판매

LG 화재 www.lgins.co.kr '96. 9 〃

대한재보 www.koreanre.co.kr '96.10 보험정보제공

3 . 방카슈랑스

가 . 방카슈랑스의 定義

Bancassurance 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의 Banque (은행)와 Assurance(보

험) 를 혼합하여 만든 신조어로서 일반적으로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이

나 보험회사와의 販賣提携를 통하여 은행에서 保險商品을 販賣하는 것

을 의미한다29) .

나 . 방카슈랑스의 長·短點

보험회사는 방카슈랑스의 도입으로 인해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신규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광범위한 정보, 특히 고객

의 신용정보 및 입출금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보험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언더라이팅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

29) 은행의 판매채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의미하는 Bancassurance와의 구

분을 위해 保險會社의 판매채널을 통한 銀行商品의 販賣는 Assurbank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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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 및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연계상품

판매가 용이해지고, 은행의 신뢰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은행의 기존

점포 및 전산시스템 활용도 가능해짐에 따라 募集費用의 절감효과를 얻

을 수 있다(<表 Ⅳ-19> 참조)는 장점이 있다.

<表 Ⅳ - 19 > 방카슈랑스 導入時의 長·短點

구분 생 명 보 험 은 행

장점 ·은행의 점포망 활용

·소액보장성 보험 판매확대

·은행의 보험판매로 종합금융기관 이

미지 제고

·보험판매수수료 획득

·보험상품개발 능력 습득

·저축성보험고객의 은행유인 계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지점망의 효율

적 활용

단점 ·소액의 보장성보험판매로 실익

이 크지 않음

·저축성보험가입자 이탈우려

·은행의 종합금융화로 생보사의

상대적 인지도 저하

·모집인 조직의 활동기반 위축

·은행고객정보의 제공

·위험성이 높은 손해보험과 은행의 연

계는 예금자 및 계약자 모두에 악영

향을 줄 수 있음

·대형은행의 참여에 따른 경제력 과다

집중 위험

한편, 무분별한 방카슈랑스의 도입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

성이 있다. 첫째, 은행의 보험사업참여는 預金者의 安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위험도가 높은 손해보험과 은행이 연계할 경우 예금자와 보

험계약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대규모

자산과 고객층을 확보한 대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방카슈랑스에 참여하

게 됨에 따라 經濟力 과다집중현상이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

생할 개연성도 높다. 셋째, 은행의 보험참여는 모집인 및 대리점들의 고

객을 은행에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는 곧바로 기존모집조직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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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은행들이 고객에 대한 대출과 연

계하여 관련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끼워팔기(tie-in sale)방식이 성행할 가능

성이 있다.

다 . 방카슈랑스의 類型

1) 銀行과 保險會社間의 販賣提携

이 형태는 방카슈랑스의 초기단계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상호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단지 業務提携만을 통하여 은행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전반적 관리는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형태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은행은 특정 보험회사와 전속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유

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Allianz社와 Dresdner Bank간의 전략적 제

휴를 들 수 있다.

2) 銀行 /保險社가 保險社 /銀行을 각각 子會社로 保有

두 번째 유형은 은행이 보험회사를 또는 보험회사가 은행을 각각 자

회사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중 주류를 이루는 것은 은행의 보험자회사

를 통한 보험판매방식이다. 즉, 은행이 방카슈랑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독

자적으로 保險子會社를 설립하고 은행모회사와의 협력하에 보험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법적 또는 경영구조적으로 독

립된 보험자회사는 상품개발을 비롯한 판매, 계약관리, 투자관리 등에 있

어서 모회사와 밀접한 協同體制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Skandia Group(보험회사의 은행자회사

소유)과 Predica-Pacifica(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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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금융서비스조직 (完全兼業方式 )

종합금융서비스조직은 은행과 보험이 별개의 금융분야로 구분되지 않

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새로운 공급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앞서 기술한 유형들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 동조직에서는 경영본부

산하에 보험, 은행 등 각 금융서비스를 부문별로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고

객의 금융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ING Group을 들 수 있다.

4) 기타

그 외에도 은행과 보험사가 共有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상품

을 개발하고 은행지점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유형과 은행과 보험사간 상

호지분참여,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의 유형이 있다. 다음의 <表 Ⅳ-20>은

유럽3개국의 방카슈랑스 진출형태를 요약한 것이다.

<表 Ⅳ - 20 > 유럽 3개국의 방카슈랑스 進出形態

방카슈랑스 형태 프랑스 영국 독일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 ● ● ○

보험의 은행자회사 설립 ■ ○ -

은행·보험간 상호지분참여 ■ ○ ●

합작 보험자회사 설립 ○ ○ ○

금융서비스 그룹 설립 ○ ○ -

판매 제휴 ● ● ●

보험회사의 은행상품취급 ○ ○ -

註 : ●는 주요참여형태, ■는 일반적 참여형태, ○는 제한적 참여형태.
資料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보 , 1997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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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主要國의 방카슈랑스 관련 規制

1) 영국

보험회사법 제16조의 보험회사 타업금지규정을 반대해석하여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 본체의 보험인수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의 정의나

업무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설립

을 통한 보험인수는 가능하다.

한편, 은행의 보험상품판매의 경우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전속

대리점(tied agent)이나 독립중개인(independent-financial advisors) 중 하나의

자격으로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금융전문기관인 주택금

융조합의 경우에도 1986년 주택금융조합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출자

및 모든 종류의 보험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2) 독일

보험감독법 제7조의 보험회사 타업금지규정을 반대 해석하여 은행본

체의 보험인수는 금지되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보험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의 설립을 통한 보험인수는 가능하다. 은행의 보험상품판매에 대해서도

신용제도법(은행법)상 은행의 타업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은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3) 프랑스

보험회사는 보험법전 R 322-2조의 保險會社 他業禁止規程을 반대 해

석하여 은행본체에 의한 보험인수는 금지되고 있으나, 보험법전상 타금융

기관이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방식으로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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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은행의 보험인

수는 가능하다.

한편, 은행의 보험상품판매의 경우 1984년 은행법의 타업금지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은행규제위원회에서 은행의 보험브

로커 업무를 인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은행창구의 보험판매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4) 미국

1916년에 제정된 聯邦銀行法(National Bank Act)30) 에 의거하여 은행

의 보험상품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6년 3월 연방

대법원이 바네트은행(Barnett Bank of Marion County)과 플로리다주 보험

감독관 넬슨의 소송에서 은행의 보험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플로리다주법

은 연방은행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은행의 보험판매

가 더욱 활성화되는 전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금융산업간 분업주의를 규

정함으로써 은행의 보험사업진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던 Glass-Steagall법

의 폐기가 추진되면서 은행의 보험상품판매를 포함한 보험업진출의 허용

여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31). 이에 따라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험사업진출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30) 연방정부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은행(national bank)의 신용보험 판매 및 인수업

무와 인구 5,000명 미만의 소도시에서의 보험대리점업무를 예외적으로 인정

하는 내용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에 따라서는 은행의 보험판매가 금지

되었다.
31) 이에 따라 1997년 5월 미국 재무성은 금융업간 업무규제폐지, 은행과 비금융

회사간 합병문제 등을 포함하는「金融現代化提案」을 발표하였다. 동 제안은

은행지주회사와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회사에게는 보험업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금융업무를 허용키로 하는 등 은행업, 증권업 및 보험업 등 금융업간

업무규제를 폐지하고 동 기관간의 합병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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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을 엄격히 구분해왔기 때문에 은행의 보험창구판매는 물론 은행·보험간

의 상호진입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1996년 11월 11일 하시모토 총리가

주창한 日本金融制度의 改革 에 대한 실천방안으로서 은행창구에서의

생보상품 및 손보상품의 판매와 같은 본격적인 방카슈랑스의 추진을 포

함하는 銀行, 證券, 保險의 相互參與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 보험심의회 보고에서는 2001년부터 은행의 보

험창구판매가 가능토록 노력하기로 하였다32) . 이와 같은 制限的 許容方針

에 대해 보험업계는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은행업계에서는 전

면허용을 주장하는 등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1997년 6월 독

점금지법의 개정으로 1998년 4월부터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자유화됨에

따라, 1999년부터는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설립을 통한 은행·증권·보험

회사의 상호진출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다음의 <表 Ⅳ-21>은 주요

국의 은행·보험간의 업무영역진출과 관련한 규제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32)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

사할 경우 고객보호나 경쟁조건의 공평성확보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손보

의 주택대출관련 장기화재보험(적립형보험 제외)과 생보의 신용생명보험에

한정하여 20001년부터 은행의 보험창구판매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

다. 단, 신용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은행이 보험자회사나 형제회사(금융지주회

사의 경우)인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키로 한 내

용임(保險審議會 1997년 6월 13일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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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Ⅳ - 2 1> 銀行·保險間의 領域進出 規制現況

구분 보험의 은행진출 은행의 보험진출 은행본체의 보험판매 은행본체의 보험인수

미국 × ○ × ×

일본 × × × ×

영국 ○ ● ● ×

독일 ● ● ● ×

프랑스 ● ● ● ×

註 : 1. ● : 진출가능 × : 진출불가능 ○ : 진출제한 .
2. 영국은 보험의 은행진출시 (15% 이상 출자시 ) 중앙은행 승인필요 .
3. 일본의 경우 1999년부터 은행·보험회사간 상호진출허용 .
4. 미국의 경우 1996년 11월부터 연방정부 통화감독청 (OCC)에서 개별적인 기준
에 따라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5. 미국 연방은행의 경우 일부보험의 판매 및 인수 , 주법은행의 경우 일부주에
서 신용생명보험 또는 일반보험의 중개 또는 인수가 가능함 .

資料 :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보 , 1997년 제1호에서 수정 작성 .

마 . 主要國의 방카슈랑스 現況

1) 英國

1982년 보험회사법과 1986년 금융서비스법을 통하여 은행과 보험산업

을 갈라놓았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은행과 보험회사의 販賣提携가 활발히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대형은행들은 보험상품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입에

만족하지 않고 독자적인 保險子會社를 設立하게 되면서 1986년에는 2∼

3%에 불과했던 은행과 주택조합의 시장점유율이 1996년에는 22%로 성장

하였다. 현재는 영국의 상위 20개 은행 중 대부분이 보험을 판매하고 있

다. 한편, 은행이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은 변액생명보험(unit-linked

life insurance) 및 주택대출과 연계된 양로보험 등의 저축성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表 Ⅳ - 22> 英國 방카슈랑스의 生·損保別 市場占有率

종목 1994 2000
개인생명보험 15% 24%
가계성손해보험 1% 5%

註 : *는 예측치임 .
資料 : Alan Leach, Ne w Initiatives in European Bancass urance , Financial Tim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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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獨逸

생명보험의 경우 은행을 통한 판매비중은 1994년 현재 전체 수입보험

료의 약 8%이고 손해보험의 경우는 5%미만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

회사방식이나 보험회사와의 판매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

며, 이러한 은행의 보험업진출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도 은행자회사를 설립

하거나 은행지분참여 또는 업무제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최대의 보험회사인 Allianz社는 Bayerische Hypothekenbank와 Dresdner

Bank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자사 生命保險商品의 17%(주로 저축성보

험 및 건강보험상품)를 이들 은행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독일의 개인생명보험과 가계성손해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의 시장점

유율은 실제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表 Ⅳ-23> 참조) 이는 개별보

험회사의 중개역을 하는 은행과 저축은행(savings banks), 그리고 신용협동

조합(credit cooperatives)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表 Ⅳ - 23 > 獨逸 방카슈랑스의 生·損保別 市場占有率

종목 1994 2000*

개인생명보험 7% 14%

가계성손해보험 2% 4%

註 : *는 예측치임.
資料 : Alan Leach, Ne w Initiatives in European Bancassurance , Financial Times, 1996.

3 )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에서 방카슈랑스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

와 같이 프랑스에서 방카슈랑스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첫째, 소비자들이

국가복지정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퇴직 후

의 생활을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세금

감면의 영향때문이며, 셋째 프랑스의 보험시장에서는 보장성보험상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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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貯蓄과 投資中心의 保險商品의 인기가 상승하여 은행의 주요판매상품

과 시너지(synergy)효과를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보험회사의 시장점유

율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 은행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시장점

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의 26.8%

를 차지했던 방카슈어러(bancassurers)의 비중이 1993년에는 34.1%로 증가

하였으며 향후에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圖

Ⅳ-2> 참조).

특히, 개인생명보험의 경우 50%이상이 은행지점망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생명보험의 은행지점망을 통한 판매비중은 1994년 현재 55%인 반

면에 손해보험은 약 3%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은행에서 주로 판매하

고 있는 보험상품은 장기저축성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신용

보험이나 단순화된 사망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圖 Ⅳ - 2> 프랑스 방카슈랑스 收入保險料 成長推移

資料 : Alan Leach, Ne w Initiatives in European Bancassurance , Financial Tim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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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美國

유럽에 비해 미국은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1995년 연방대법원이 은행의 연금보험판매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

린데 이어 1996년의 인구 5천명미만 소도시에서의 은행의 보험대리점업

무 인정판결에 따라 은행의 보험상품판매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위 50개 생명보험회사의 75% 이상이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

험회사의 80%가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유니버설보험

(universal life), 정기보험(term life), 신용보험(credit life), 종신보험(whole

life)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1995년도를 기준으로 은행을 통한 보험상

품판매 실적은 약 237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表 Ⅳ-24> 참조), 현재 약

4,000여개의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Ⅳ - 24 > 美國 방카슈랑스의 保險種目別 市場占有率

(단위 : 10억 US$ )

년도
총수입

보험료
연금
신용생명

보험
보통생명 가계성손해보험

기타(기업성
보험종목 포함)

1995 23.7 21.1 1.5 0.43 0.29 0.47

2000* 54 42 - 5 3.2 -

註 : *는 예측치임.
資料 : Bes t Re vie w(L/ H) , 1996.7.

한편, The Future of Banks in Insurance Markets 1996-2000; Threats or

Opportunities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銀行의 保險業進出이 完全自由

化될 경우 2000년까지 총수입보험료는 68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되며 이 가운데 연금보험은 450억달러, 일반생명보험은 90억달러 이상

까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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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主要國의 방카슈랑스 活用事例 硏究

1) Allianz/ Dres dne r Bank33)

가 ) 會社槪要

Allianz社와 Dresdner Bank의 전략적 제휴는 보험회사가 은행과 상호판

매협정을 맺어 방카슈랑스에 대응한 사례이다. 독일 최대의 보험회사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거의 모든 분야를 취급하고 있던 Allianz社는

Deutche Bank의 생보자회사 설립에 대응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지점망

을 통해 고객에게 생명보험상품과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

으로 Dresdner Bank의 獨占販賣業者가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Dresdner Bank는 은행지점망을 통하여 Allianz社의 생명보험상품 및

모기지(mortgage) 상품을 판매하는 반면, Allianz社는 3,800개의 전속대리

점과 1만 8천개의 부업대리점을 이용하여 Dresdner Bank의 금융상품을 판

매하고 있다.

한편 1991년 Dresdner는 Allianz社 주식의 10%를 인수하고 Allianz社는

Dresdner의 주식을 23% 인수하여 소유권의 일부를 상호 교환하였으며 계

속하여 공동으로 국내외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Dresdner Bank는 1994년 현재 장기보험상품의 판매에서 아주 좋은 실

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주로 자신의 상품을 보험회사의

마케팅 프로그램과 통합시킨데서 얻어진 결과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 ) 主要 成功要因

Allianz社와 Dresdner Bank의 전략적 제휴가 성공을 거둔 요인은 첫째,

33) 오영수(1997),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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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에 따른 費用負擔을 回避할 수 있었으며 둘째, 기존의 타보험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보험그룹과 제휴할

수 있었고 셋째,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고객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었으며 넷째, 보험영업기반의 해외확장에 은행의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Predica - Pac if ica

가 ) 會社槪要

프랑스 대형은행인 Credit Agricole이 1986년 설립한 생명보험자회사

Predica와 1989년 설립한 손해보험자회사 Pacifica는 銀行의 保險子會社 所

有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Predica는 상품설계, 전산프로그램 개발, 계약관

리,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고 있으며, 상품의 범위는 보장

성 상품, 저축연관상품, 퇴직연금상품 등의 7개 특정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판매가 용이하고 은행고객의 이해도도 높은 편이다.

損害保險子會社인 Pacifica는 은행지점을 보험브로커로 활용하여 손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은행지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同社는

직원에 대한 훈련과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는 가계·자동

차보험, 수렵배상책임보험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종목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나 ) 營業實績

1994년 Predica의 수입보험료는 463억프랑으로 설립 5년만에 수입보험

료 규모에서 프랑스 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UAP 다음으로 제2위를 차지

하였다. 1996년 기준으로 프랑스 생명보험시장의 12%를 점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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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자회사 Pacifica의 주요 취급상품인 가계보험과 자동차보험은

1994년말까지 은행의 점포망을 통해 총 480,000건이 판매되었는데, 이는

전년도말 대비 68% 성장한 것이며 1996년 기준으로 가계성손해보험시장

의 1.4%를 점유하였다.

다 ) 主要 成功要因

Predica는 주된 판매채널로 은행지점을 이용함으로써 판매비용을 절감

할 수 있었다. 이러한 費用切感과 함께 은행원에게 보험판매의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상품은 이들 은행원이 담당하고

보다 복잡한 상품에 대해서는 각 지점별로 배치된 1∼2명의 전문보험판

매인이 판매를 담당토록 하는 판매전략을 활용한 것이 주효하였다.

특히 Predica의 성공은 카피탈리자시옹(Capitalisation) 증서라는 稅金優

待 保險料一時拂納入商品이 새로운 저축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은 데 크게

기인한 것으로써 은행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통적인 생명보험회사 영역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3) SKANDIA 그룹 34)

가 ) 會社槪要

북유럽을 주된 활동무대로 삼아 보험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웨

덴의 세계적인 회사인 Skandia 그룹은 1855년 설립된 Skandia 보험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있다. Skandia 보험회사는 기존의 自社顧客에게 예금은행

형태로 새로운 短期貯蓄商品을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SkandiaBanken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방카슈랑스의 유형 가운데 보험회사가 은행을 자회사

34) 오영수(1997),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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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 營業實績

Skandia 보험회사의 1996년 영업이익은 24억크로네로 전년대비 1%가

량 성장한 규모이다. 그러나 이는 會社構造改編(restructuring)에 소요된 비

용 14억크로네와 기타 사업비 13억크로네를 포함시켜 계산된 것으로 이

러한 비용을 제하면 1995년의 23억크로네에서 54% 성장한 35억크로네의

영업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6년의 단체보험료는 16% 성장

한 589억크로네였으며, 이 중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6% 증가하여

364억크로네, 손해보험과 재보험은 7% 감소한 225억크로네를 각각 기록

하였다. 한편 SkandiaBanken의 營業實績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 3월 영업개시이래 1만6천개 이상의 신규구좌가 개설되었으며

1995년말에는 7만6천개로 증가하였다. 총예금액도 1994년말 11억7천9백만

크로네에서 1995년말에는 42억크로네로 증가하였다.

다 ) 主要 成功要因

Skandia 보험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사의 기존고객

과 Skandia라는 매우 견실한 기업이미지 덕분이었다. 또한 스웨덴의 은행

이 寡占體制라는 것과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던 것

도 시장진입에 좋은 요건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강력한 기

업이미지를 바탕으로 기존 은행산업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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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G 그룹

가 ) 會社槪要

ING 그룹은 1991년 3월 네덜란드 최대의 보험회사인 National

Nederlanden(Nat-Ned)과 3대 은행인 NMB Postbank Group 간의 합병으로

신설된 綜合金融그룹이다. 전세계에서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거의 모든

형태의 은행, 투자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그룹은 대표적인 종

합금융서비스그룹의 하나로 방카슈랑스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 營業實績

ING 그룹의 1996년도 수입보험료와 순이익은 각각 243억2천2백만길더

와 33억2천1백만길더로, 전년대비 각각 13.1%와 25.4%가 증가하였다(<表

Ⅳ-25>참조). 이에 따라 同그룹은 현재 유럽의 15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하

였다. ING 그룹의 新規生命保險販賣의 8%는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에는 그 점유율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表 Ⅳ - 25 > ING 그룹의 最近 5年間 營業實績 ( 199 2 - 1996 )

(단위 : 백만길더)

수입보험료
세전실적(result before taxat ion)

순이익
생명보험 손해보험

1992 20,040 736 151 1,829
1993 20,332 829 191 2,029

1994 20,377 953 295 2,302

1995 21,511 1,097 339 2,649
1996 24,322 1,207 437 3,321

資料 : ING Group Annual Repor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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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主要 成功要因

ING 그룹이 성공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는 企業文化를 살리면서 은행

과 보험사를 分離運營하여 양조직의 강점을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ING 그룹의 한 관계자는 1995년 BestWeek과 가진 인

터뷰에서 Nat-Ned와 NMB Postbank Group이 합병은 어느 한쪽의 기업문

화를 희생시킴으로써 더 큰 규모의 은행 또는 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함

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회사 양조직의 특성을 동등하게 갖춘 금융서비스

그룹을 설립하고자 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ING 그룹의 전략은 고품질의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개인, 기업 등

에 제공하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ING 그룹은 네덜란드

전역에 걸쳐 분포한 NMB의 421개 지점망과 2,500개 우체국, 12,000명의

독립중개인과 1,300명의 Nat-Ned의 직접판매조직, Postbank의 홈뱅킹서비

스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ING 그룹

은 강력한 기업이미지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판매채널을 통해 세분화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서 통합적 경영관리를 들 수 있다. ING 그룹은 그룹

산하에 자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나 은행 등 많은 독립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統合的 形態의 경영관리조직체제를 구축하였다(<圖 Ⅳ-3>참조). 즉, ING

그룹의 최고경영집단인 이사회(executive board) 아래 4개의 경영본부

(management center)를 두고 각 경영본부가 그룹의 경영업무를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경영관리를 통해 각 자회사의 특성

은 살리면서도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었던 것도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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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Ⅳ - 3 > ING 그룹의 組織圖

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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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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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오영수,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1997. 2에서 수정

사 .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活用現況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와 은행간의 업무제휴는 주로 펌뱅킹(firm

banking)35)을 통한 금융서비스제휴와 제한적인 판매제휴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은행의 보험판매에 대한 법적 제약 등으로

인해 큰 진전은 보이지 못하여 있는 실정이다36) .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순수한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단순히 예금가입 촉진을 위해 은

행부담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保險連繫 銀行貯蓄商品 이 주를 이루고

있다( <表 Ⅳ-26> 참조).

35) 금융기관과 기업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기업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예금잔고의 조회, 자료의 회수·결

제·환처리 등의 금융업무를 기업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환이나 금리

동향 등의 정보를 입수하거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이

용할 수도 있다.
36) 1997년 2월 한국생명이 주택은행과 제휴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으로 은행채무를 갚을 수 있는 본격적인 방카슈랑

스상품인 단체신용생명보험 을 주택은행의 전국점포망을 통해 판매하려 하

였으나, 보험업법 위반(保險契約者에 대한 特別利益의 提供禁止)을 이유로

판매가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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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적인 종합금융화 추세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

험·은행간 상호진출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

라 1997년 4월 17자로 고시된 保險會社 設立基準 에서는 은행의 생보자

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1998년 2월 4일에는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

한 정의와 업무범위를 규정한 보험업법시행령이 공포되었다. 동시행령에

서는 자회사는 보험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

여 소유함으로써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그 범위는 은행

법시행령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37),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보험

사업에 부수하는 업무 및 보험사업자의 사옥관리로 규정하였다(제16조의

2). 이와 같이 자회사방식을 통한 보험·은행간 상호진출이 허용됨으로써

본격적인 방카슈랑스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表 Ⅳ - 26 > 保險·銀行間의 業務提携 現況

제휴유형 보험회사 은행 주요내용 비고

전자입출금

서비스

삼성,교보,
대한
제일은행 등 약관대출, 배당금지급시 사용

자사 card
제작

상품제휴 제일화재
동화, 신한
기업, 한미

차차차안전예금,전군명예통장,
평생파트너통장, 금리강슛부금

은행상품판매

시 상해보험

무료가입

포괄적인

판매제휴

한국생명 주택은행
연계상품, 서비스개발,
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1996. 9

신한생명 신한은행
연계상품개발 및

고객정보공유등 협약추진 중
추진중

금호생명 광주은행 상품개발, 교육, 연수 등 공동실시 1997. 3.
외국계

보험사/
은행 제휴

CIGNA보험
(LINA생명)

외환은행
보험연계상품개발·판매 및

국제투자업무상호협력
1997. 7

AIG 그룹 하나은행 영업활동전반에 대한 상호협력 1996. 5

資料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보 , 1997년 제1호.

37)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무,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보험사업, 단기금융업, 종

합금융회사업무, 신탁업, 위탁회사업무, 상호신용금고업무, 시설대여업, 신용

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정보업, 기타 은감원장이 정하

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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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직접판매채널의 市場占有率에 관한 分析

직접판매채널은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된 상품의 판매에 특화하는

전략으로 기존 판매채널의 시장을 잠식해왔다. 본 장에서는 직접판매채널

의 市場占有率과 기존판매채널의 市場占有率 및 保險密度간의 相關關係

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직접판매채널과 기존판매채널과의 相關關係

가 . 專屬代理店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서 專屬代理店은 보험계약자와 오랜 기간 구축

된 인간적인 신뢰감과 소비자의 보수성에 힘입어,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가계성 보험분야에서 여전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속

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무기로 보험회사의 직판시도를 저지

하려는 사례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속대리점은 직

접판매채널에 대해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판매채널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속대리점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이므

로 전속대리점을 통하는 보험상품은 價格競爭力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속대리점들이 영세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편리성이나 정교한 요율산출능력 등에서도 직접판매채널에 비해 전

속대리점이 劣位에 있기 때문에 직접판매채널, 특히 하이테크형 직판보험

회사에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속대리점의 시장점

유율은 직접판매의 시장점유율과 負(-)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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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브로커

브로커는 직접판매채널의 주력시장인 家計性 損害保險市場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브로커가 직접판매채널이 지닌

경쟁우위의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영

국에서는 많은 브로커들이 텔레슈어(Telesure)라는 이름 하에 TM을 실시

해 왔으며, 1994년에는 브로커가 판매한 가계성손해보험의 약 75%가 TM

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울러 브로커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증권의 대량구입

이나 수수료인하 등을 통하여 직접판매채널과의 價格競爭도 도모하고 있

다. 네덜란드의 경우 브로커들은 TM과 더불어 축적된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DM을 통한 판매도 실시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은 그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

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영국의 경우 브로

커에 의한 가계성자동차 및 주택종합보험판매는 1990년의 68%에서 1994

년의 60%로 줄어들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1990년대 들어 시장의 상

당부분을 직접판매채널에게 잠식당했다. 따라서 브로커의 시장점유율은

직접판매의 시장점유율과 負(-)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 . 會社直給

會社直給은 저렴한 비용과 편리성, 고도화된 인수기법, 상세한 소비자

정보, 체리피킹(cherry-picking)전략 등으로 무장한 직접판매채널에 큰 위협

은 되지 못하고 있다. 회사직급의 장점은 전속대리점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소비자의 보수성향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積極的 販賣

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은 단순하고 정형화된 가계

성 손해보험에서는 큰 성과를 못 거두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상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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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 요구되는 個人生命保險 및 年金保險에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통계상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직접판매채널도

상해 및 건강보험, 개인생명 및 연금보험 등 비교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회사직급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회사직급의 시장점유율은 직접판매

의 시장점유율과 負(-)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라 . 保險密度 (一人當保險料 )

한 국가의 보험밀도가 높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認知度(지

식수준)가 높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인지도는 소비자의 보험상품이나 가

격에 대한 지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Browne과 Kim

(1993)은 일반적으로 높은 지식수준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보다 많

이 자아내게 하고 이는 보험에 대한 보다 많은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가계성 손해보험의

경우 소비자의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인간관계나 보수적인 행동양식보다

는 보험료나 편리성에 보다 민감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保險密度는

직접판매의 시장점유율과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 직접판매채널의 市場占有率에 관한 實證分析

가 . 패널데이타 分析 3 8 )

본 실증분석에서는 비교적 직접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료입수가 가능한 유럽 8개국의 1990∼1995년 사이의 판매채

38) 패널데이터분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론은 Hsiao(1986), Baltagi(1995),

Frees(1996), Chung(1996)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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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별 市場占有率과 保險密度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고정효과모델(basic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

하여 기존 판매채널의 시장점유율과 보험밀도가 직접판매의 시장점유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각국의 직접판매채널39)의 시장점유율

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해당년도별 전속대리점, 브로커,

회사직급 및 보험밀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Y i t = α + β 1 A GEN T i t , 1 + β 2 B R OK E R i t , 2 + β 3 E MPL O YE E i t , 3

+ β 4 DEN SI T Y i t , 4 + ε i t

여기에서 i 는 국가, i = 1, 2...., 8

t 는 시간, t = 1, 2...., 6 (1990=1, 1991=2, ..... , 1995=6)

Y i t = i 국가의 t 시점에서의 직접판매채널의 시장점유율

A GE N T i t = i 국가의 t 시점에서의 전속대리점의 시장점유율

B R OK E R i t = i 국가의 t 시점에서의 브로커의 시장점유율

E MPL O YE E i t = i 국가의 t 시점에서의 회사직급의 시장점유율

DE N SI T Y i t = i 국가의 t 시점에서의 보험밀도

β 1 , . . ,β 4 = 기울기 추정치

ε i t = 오차항

나 . 分析資料

1) 直接販賣 , 專屬代理店 , 브로커 , 會社直給의 市場占有率

從屬變數인 직접판매채널의 시장점유율과 獨立變數인 전속대리점, 보

39) 직접판매의 범주에는 TM, DM, 그리고 인터넷판매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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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브로커, 회사직급의 시장점유율은 Datamonitor社가 발행한 유럽의 손해

보험판매채널(Europ ean General Insurance Distribution) 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表 Ⅴ-1>에서 보듯이 同資料에는 유럽국가들의 1990년, 1995년 및

2000년(예측치)의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이 집계되어 있다.

<表 Ⅴ - 1> 國家別 直接販賣 ,專屬代理店 ,브로커 ,直給의 市場占有率推移

(단위 : %)

연도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프랑스

직접판매 1 1.2 1.4 1.6 1.8 2
전속대리점 46 45.8 45.6 45.4 45.2 45
브로커 19 18 18.3 18.6 19 20
회사직급 33 32.6 32.2 31.8 31.4 31

독일

직접판매 0 0.4 0.8 1.2 1.6 2
전속대리점 64 63.2 62.4 61.6 60.8 60
브로커 20 19.8 19.6 19.4 19.2 19
회사직급 14 14 14 14 14 14

아일랜드

직접판매 1 1.8 2.6 3.4 4.2 5
전속대리점 4 3.6 3.2 2.8 2.4 2
브로커 74 72 70 68 66 64
회사직급 11 11.2 11.4 11.6 11.8 12

네덜란드

직접판매 9 10.2 11.4 12.6 13.8 15
전속대리점 5 4.6 4.2 3.8 3.4 3
브로커 72 68.2 66.4 64.6 62.8 61
회사직급 8 7.8 7.6 7.4 7.2 7

포르투갈

직접판매 0 0.4 0.8 1.2 1.6 2
전속대리점 72 70.4 68.8 67.2 65.6 64
브로커 12 13 14 15 16 17
회사직급 16 15.6 15.2 14.8 14.4 14

스페인

직접판매 0 0.2 0.4 0.6 0.8 1
전속대리점 60 59.6 59.2 58.8 58.4 58
브로커 21 21.2 21.4 21.6 21.8 22
회사직급 17 16.6 16.2 15.8 15.4 15

스위스

직접판매 1 1.2 1.4 1.6 1.8 2
전속대리점 2 2.2 2.4 2.6 2.8 3
브로커 11 11.4 11.8 12.2 12.6 13
회사직급 86 85.2 84.4 83.6 82.8 82

영국

직접판매 3 4.6 6.2 7.8 9.4 11
전속대리점 5 4.4 3.8 3.2 2.6 2
브로커 77 76 70 70 69 68
회사직급 11 11 11 11 11 11

資料 : Datamonitor, European General Insurance Dis tribution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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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密度 (Ins urance De ns ity)

분석대상 국가의 損害保險密度는 Swiss Re社에서 발간하는 Sigma紙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同期間동안의 국가별 보험밀도는 다음의 <表 Ⅴ-2>

에 나타난 바와 같다.

<表 Ⅴ - 2> 國家別 損害保險 保險密度

(단위 : US$ )

연도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프랑스 624.3 639.0 638.4 653.9 703.5 833.9

독일 899.76 794.6 805.8 864.4 946.5 1136.1

아일랜드 499.2 536.6 526.0 501.1 556.2 585.1

네덜란드 778.3 785.2 802.2 843.3 931.7 1068.9

포르투갈 157.1 183.8 211.9 227.8 251.7 300.2

스페인 310.9 365.8 351.5 359.5 354.9 405.7

스위스 1291.5 1278.7 1230.8 1249.7 1380.7 1613.2

영국 629.5 681.2 627.0 683.2 721.6 615.5

資料 : Swiss Re, S igma , 각년도.

다 . 分析結果

<表 Ⅴ-3>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直接販賣의 市場占有率은 전속대리

점, 브로커, 그리고 직급의 시장점유율과 각각 負(-)의 관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보험밀도와는 正(+)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정(research hypothesis)들과 모두 일치함과 동

시에 통계학적으로도 모두 유의함(statistically significant)을 알 수 있다. 아

울러 직접판매채널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브로커(53%), 전속대리

점(38%), 직급(6%), 보험밀도(1%)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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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 3 > 패널데이터 分析結果 (基本固定效果 모델 )

독립변수 계수

전속대리점 시장점유율
- 0.394
(0.00)

브로커시장점유율
- 0.399
(0.00)

회사직급시장점유율
- 0.373
(0.00)

손해보험 보험밀도
0.002
(0.05)

註 : 괄호 안은 p값.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험회사들이 직접판매와 같은 새로운 판매채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運用戰略을 수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판매채널 도입시 기존판매채널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한

만큼 보험회사는 기존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세분화를

통하여 각 판매채널별로 가장 경쟁우위가 있는 부문에 特化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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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새로운 판매채널의 運用戰略

직접판매채널이 기존의 판매채널에 비하여 가격이나 편리성 등의 측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직접판매채널의 활

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規制障壁과 문화적인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따라

서 본 장에서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직접판매채널을 活性

化하기 위한 방안을 법적·제도적 과제와 보험회사의 운용전략으로 나누

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직접판매채널

가 . 法的·制度的 課題

1) 價格自由化

직접판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보험료이며 이는 소비

자들이 보험회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기도 하다40).

영국에서 직접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도 이미

오래 전부터 價格自由化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및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EU 제3지침(EU's third life and

40) 1995년 6월 스위스재보험사의 영국자회사(Swiss Re UK)는 영국의 家計保險

分野의 消費者動向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

르면 영국 자동차보험계약자의 보험회사의 선정요소에 대한 복수응답 조사

결과 자동차보험계약자의 76%가 보험회사선택시에 가격을 가장 중요한 선

택요인으로 꼽았으며, 두번째로 55%의 사람이 보험회사의 지명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판, 그 다음 요인으로는 편리성과 서비스, 과거 사고시의 보험회

사의 대응정도를 들었다. 반면, 친구나 보험중개인의 권유를 선택요인으로

든 사람은 각각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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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fe directives) 발효이전까지는 가계성보험의 상품, 요율과 관련한 엄

격한 규제가 존재하였다. 특히, 직판보험회사의 주력시장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料率規制로 인해 하이테크형 직판보험회사의 진출이 크게 제약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하이테크형 직판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수료의 배제뿐만 아니라 위험의 세분화 및 정교한 요율산출기법

을 통해 우량계약자의 순보험료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과거 규제가 심했던 독일이나 스

위스에서는 주로 로우테크형 직판보험회사들이 편리성만을 주무기로 영

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판매의 비중이 영국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直販保險會社의 價格競爭力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4 1).

① 보험모집인,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에 대한 手數料의 排除

② 업무의 집중화에 따른 事業費의 切感

③ 우량계약자만의 選別引受

④ 효율적인 언더라이팅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직판전문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

존보험사들도 수당이나 수수료 및 점포유지비 등과 같은 사업비의 절감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할인이 가능하게 때문에42) 유럽국가들에 비해 영

업보험료의 할인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TM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사업비부분에 대한 가

격자유화가 요구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순보험료의 할인을 통한 가격경쟁

력의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하이테크형 직판

41) David Turner(1995), p.24.
42) 현재 보험업법 제156조제1항제4호에 의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

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

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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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설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

행중인 보험가격자유화는 TM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請約書 自筆署名問題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생명보험 및 대부분의 연금보험상품에 대해서

는 전화에 의한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

의 경우 독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이 전화에 의한 口頭契約의

效力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판매의 비중도 자동차보험

을 중심으로 한 손해보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자동차보험이나

주택종합보험의 경우 원스텝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사업자가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

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保險金額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不要式의 諾成契約이다(제638조)43). 그러므로

DM이나 TM 또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거나 청약

을 받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제

44조에 의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가계성보험 청약서에는 반드시 보

험계약자가 직접 署名捺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

43) 그러나 보험업법 제5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보험사업자의 사업방법서에는

보험계약체결절차에 관한 사항과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및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보험업법시행규칙 제6조 제4호 및

제6호),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의해 청약을 하고, 보험

자는 이를 승낙하는 사실상 要式契約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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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731조 제1항).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

은 직접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체결시 우편(안내장), 전화, FAX, 인터넷 등

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고객의 우편이나 전화, FAX, 인터넷 등

을 통한 가입의사 표시, 청약서 발송, 고객의 청약서작성 및 자필서명 후

회신, 청약서 접수 및 보험료입금안내, 계약심사 및 보험증권발행,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직접판매의 경우도 고객의 자발적인 가입의사표시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請約書作成을 통해 자필서명을 받아 가입의사를 재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자에게는 청약상

의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계약처리기간과

비용의 과다소요 및 최종계약체결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전화를 통한 구두청약에 대해서도 청약자의 신원과 청약일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녹취와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납입을

청약의 증거로서 확보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44).

한편 인터넷판매의 경우 1998년 중 제정예정인 電子商去來基本法과

電子署名法에 의거하여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예정이므로 향후

청약서 자필서명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保險料 決濟方法의 自由化

유럽의 하이테크형 직판보험회사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결

제비율뿐만 아니라 전화나 PC를 이용하는 홈뱅킹을 통한 보험료 결제비

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유럽에서는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일부 고액

44) 현재 가계성장기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FAX나 녹취에 의한 계

약체결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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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을 제외하고는 보험료의 결제방법이 자유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7년 제정된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특별약

관에 의거하여 보험료의 카드결제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TM이

나 인터넷판매의 경우 실제 보험료납입시점과 보험사와 모집인 또는 대

리점간의 카드수수료분담문제, 무이자할부비용의 보험사부담에 따른 사업

비증가, 보험사간 수수료격차 등의 문제점 때문에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카드결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모집인 또는 대리점간의 수수료분담원칙을 정립하고 보험사간 카드수수

료 격차도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保險料決濟方法의 多樣化를 위해서는 TM이나 인터넷판매에 적합한

새로운 보험료납입특별약관의 제정과 더불어, 폰뱅킹이나 PC뱅킹을 통한

보험료납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과의 업무제휴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

러 인터넷판매의 경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電子支拂制度의 導入이

판매활성화의 관건이 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전자화폐의 개발과 더불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인

터넷판매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非正規 職員의 텔레마케터 活用

보험업법 제144조에서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및 이들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전화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모집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도 현행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

러나 임직원의 개념이 모호하여 보험회사에서는 臨時職이나 囑託職員 등

을 텔레마케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임시직이나 촉탁직

원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것은 모집질서를 혼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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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되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민

원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TM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가 價格優位임을 감

안할 때 TM을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규직원만으로 제한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도 향후 다양한 근로형태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보험회사 임직

원의 범주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한편 보

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개념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임직원의 모집

활동상의 비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써45) 보험회사 스스로

텔레마케터에 대한 敎育을 强化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5) 顧客情報 活用問題

보험회사가 직접판매에 활용하기 위한 顧客情報의 入手經路는 크게

기존의 계약자에 대한 내부정보와 신용카드회사, 은행, 백화점 등과의 제

휴를 통해 얻는 외부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정보의 경우 현재 보험

회사들의 고객정보활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

째 유형은 보험회사가 신용카드회사, 은행, 백화점과 제휴하여 이들 기관

이 고객에게 대금지불청구서 발송시 보험안내자료 및 청약서를 발송하는

것이며 또 다른 유형은 이들 기관의 고객정보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등을 넘겨받아 타사계약자를 중심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DM이나 TM 등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45)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는 임직원의 모집활동상의 비행에 대

해서는 보험소비자에 대해 無過失損害賠償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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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신용카드회사, 은행, 백화점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정보는

주로 개인식별정보이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입수되는 것이며 현재 보험회사의 TM이 아웃바운드 TM 위주로 수

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個人 私生活侵害의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46), 일본47) 등에서는 전화권유 판매에 대해 구체

적인 사항까지 법률에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판매법에서 아웃바운드 TM과 관련한 일부 규정이 있으나, 그나마 보

험거래의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서 명확한 규제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제25조48)을 최소

한의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전화시간의 제한, 재권유 등의 제한 등)이 포함된 엄격한

46) 미국에서는 이미 1991년에 전화소비자보호법(TCPA :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고, 1994년에는 텔레마케팅 및 소비자 사취·남용

방지법(TCFAPA: 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 1995년에는 텔레마케팅판매규정(TSR : Telemarketing Sales Rule)을 제정

하여 전화권유 판매에 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1995

년의 텔레마케팅판매규정의 내용중에는 위협, 협박, 비속하거나 외설적인 언

어의 사용, 소비자를 성가시게 하거나 괴롭힐 의도를 지닌 반복적이고 계속

적인 전화, 소비자가 전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전화거는 행위

등을 지나친 텔레마케팅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오전 8∼9시 이외 시간은 소비자의 사전동의 필요)하고

있다.
47) 1996년 5월 22일 방문판매법을 개정( 96.11.21. 시행) 공포하여 전화권유를 했

을 때에 소비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재권

유를 금지하고,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8일간의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등 소

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48) 同條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바, 특히 아웃바운드마케

팅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

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전화, 팩

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

요하는 행위 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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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바운드 TM에 관한 자율규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보험회사가 신용카드회사, 은행, 백화점으로부터 입수하는 정보

에 신용불량정보나 신용거래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49)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을 업무 외적으로 누설하

거나 이용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顧客情報의 保安維持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판매의 경우에도 고객정보가 업무담당자들에게 노출되기 때문

에 이러한 정보유출에 따른 개인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상존하므로 고객

정보보안에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당국차원에서는 보험회사의 고객

정보 활용에 따른 사생활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관리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활용의 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49) 個人信用情報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신용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信用去來關係의 設定 및 維持與否 등의 판단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

는 課稅資料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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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通信下部構造와 情報技術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통한 보험상품판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고

속정보통신망과 같은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상

거래의 신뢰성, 호환성 및 이용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지불,

정보보안, 전자목록, 네트워크기술 등 각종 기술요소에 대한 표준제정도

시급한 사항이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업계의 지속적

인 노력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政府의 技術支援政策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나 . 保險會社의 직접판매채널 運用戰略

국내 보험시장에서 TM이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판매가 활성화되

는데는 법적·제도적 제약요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기존 판매채널의 반발을 들 수 있다. TM이나 인

터넷판매 등 새로운 직접판매채널의 성장은 직접적으로 기존 판매채널의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TM을 포함한 직접판매채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노하우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력의 확보, 체계적인 마케

팅전략이 미숙하다. 셋째, TM이나 인터넷판매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

인 전자망형성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구축이 초기단계에 있다. 따라서 국

내 보험회사들의 새로운 판매채널의 운용전략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

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M의 경우 현재 기존 판매채널을 보완하는 형태로 TM을 도입·운용

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역

별 영업조직체계에 保險種目別 營業組織體系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의 경우 TM부서에서 담당하면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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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하이테크형 TM전문 직판자회사의 설립을 목표로 段階的 發展戰略을

樹立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한편 아직 TM을 도입하고 있지 않

은 보험회사들도 고객에 대한 DB의 구축작업을 시작으로 하여 자사고객

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TM의 도입 등 단계적인 TM 운용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터넷판매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회사홍보를 통한 기업이미지 제

고와 기존 판매채널의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목표시

장의 특화 및 목표시장에 적합한 전용상품의 개발 등을 통하여 기존 판

매채널과는 差別化된 營業戰略을 추구함으로써 독립적인 판매채널로 육

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顧客特化戰略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구매방법에 특별히 큰 잘못이 없는 경우

예전의 구매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

기간에 걸쳐 특정 판매채널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판매채널을 통한 보험구입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채널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

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는 독일이나 스위스 등과 같이 專屬代理店이

동일한 담보내용과 동일한 가격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해왔던 시장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과 같이 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여 상품을 판매해왔던 시장의 경우에

는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과거의 특정 판매채널만을 고집하지 않는 경향

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유사한 보장내용 및 보험

료수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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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권유나 친인척관계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행태도 매우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消費者의 保守性을 打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저렴한 가격(보

험료)이다. Datamonitor社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 이상 가격차이가 나

는 경우 가격은 소비자의 보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직판전용상품의 개발을 통해 사업비절감분만

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판매채널에 비

해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비절감에

따른 가격상의 우위와 더불어 전화매체의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

로써 소비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품내용이 단순하고 계약

자가 상품내용을 잘 알고 있는 표준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자

발적 가입성향이 높은 젊은층을 목표고객으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목표고객의 성향분석을 통하여 고객의 욕구에

맞는 직판전용상품의 개발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積極的 弘報戰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소비자가 자동차보험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격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이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이다. 보험상품은 상품의 성격상 친근한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어려운 상품이지만 유럽의 직판보험회사들은 TV,

라디오, 잡지,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積極的인 廣告活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활동은 자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직판보험회사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간 약

5,000∼6,000만￡를 광고선전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직판보험회사 사업비의 25%에 상당한다. 예컨대, Direct Line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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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수입보험료의 약 1.6%, 즉 사업비의 약 7.8%인 1,100만￡를 광

고선전비로 지출하였다. Direct Line社는 이미 영국내에서 친근한 이미지

를 확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후발 직판보험회사에 비해 廣告宣傳費의 부

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일반보험회사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경우 과당경쟁의 방지차원에서 TV나 라디오를

통한 사별광고는 우호협정에 따라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50) 다만 보험상

품의 전반적인 이미지제고를 위해 협회주관으로 공동광고만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의 경우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비교적 활발한 자사상

품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TV광고는 광고비의 부담 때문에 사명변경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광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러나 TV나 라디오가 지니는 광고매체로서의 효과를 감안할 때 직접판매

상품의 판매신장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광고활동을 전개

함으로써 상품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저가

격의 직판상품이미지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전화나 PC를 통한 보험가입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인바운드 TM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아웃바운드 TM에 따른

사생활침해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契約締結率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圖 Ⅵ-1>은 영국의 로우테크형 직판보

험회사가 우량계약자를 인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사례이다.

50) 사명변경시에만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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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Ⅵ - 1> 英國 直販保險會社의 廣告 事例

(광고) 우량운전자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보증합니다. 귀하가 아래의 8가지 질

문에서 만점을 얻을 수 있다면 전화하여 주십시오.

1. 나는 25세이상 70세미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

2. 나는 자동차를 사교, 쇼핑, 통근 및 레저활동에 주로 사용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나는 과거 3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4. 나는 현재 3년이상의 무사고할인을 받고 있다.

5. 나는 현재 형사상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있다.

6. 본인의 차는 표준적인 세단이나 헤치백 또는 웨건형이다.

7. 기명운전자의 조건도 본인의 조건과 동일하다(연령 25세이상 70세미만일

것).

8. 나는 차량과 배상책임을 일괄적으로 보험에 든다.

귀하가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즉시 0800- 111- 111(수신자부담)로

전화해 주십시오. 무료로 보험료를 산출해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예컨대 귀하

의 차가 차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다시 산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

월∼금요일 :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3시

○○직판보험회사

- ○○보험회사의 자회사 -

資料 : 日吉信弘, 直販保險會社 , 保險每日新聞社, 1996.

인터넷판매의 경우 보험회사들은 자사의 홈페이지 구성과 관련하여

검색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경쟁우위가 있는 부문에 대한 집

중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 및 상품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터넷 주사용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사용자 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廣告內容의 設計 및 商品案內書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

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한 광고내용보다는 게임이나 퀴즈 등을 통해

검색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보험가입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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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만하다고 생각된다.

3) 顧客 DB(Data Bas e )의 構築

이미 TM을 실시중인 보험회사나 향후 TM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보

험회사를 불문하고 효율적인 TM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고객DB의 구축이다. 구축된 고객DB는 시장을 세분

화하고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공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을 표

적시장으로 선정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TM의 수행을 가능케 하리라 판단된다.

市場細分化와 標的市場選定에 있어서 새로운 마케팅기법으로 최근 부

상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마케팅5 1)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마케팅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DB화

되어 있어야 한다. 고객DB는 단순히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한 식별정보만

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 DB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정보원천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일정하고 체계적인 기준

에 의해 분류, 입력하고 파일별로 관리함으로써 마케팅관리자가 필요한

때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고

객정보는 크게 내부정보원천과 신용카드회사, 백화점, 은행 등 업무제휴

관계사의 고객정보와 같은 외부정보원천으로 구성된다. 內部情報源泉으로

는 보험계약체결시 입수되는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51) 데이터베이스마케팅이란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DB

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객과의 1:1 관계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마케팅전략

을 전개해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고객의 이름, 성별, 연령, 주소 등 基

本的 人的事項과 保險加入與否 등 거래에 관한 정보를 결합하여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가입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아내어 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을 적시에 DM이나 TM을 통

해 권유함으로써 판매기회를 확대해나가는 과학적 마케팅방식이다(최종학,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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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직업 등과 같은 고객속성 관련정보와 보험계약일자, 만기

일자, 보험가입금액, 가입상품 등 거래정보, 고객불만처리 관련정보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外部情報源泉으로는 제휴사를 통한 고객속성관련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TM을 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는 이러한 고객정보 DB

의 양적인 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현재 TM을 실시 중인

보험회사의 경우는 예상고객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

여 기존의 고객DB를 추가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질을 높

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렇게 수집·보완된 고객정보는 다시 보험가입

여부, 보험가입금액, 클레임 발생여부, 만기일자, TM에 대한 반응도 등의

순으로 재분류하고 정렬시킴으로써 세분화(segmentation)하여야 한다. 이렇

게 고객의 속성과 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구축된 고객DB는 목표고객의

설정이나 목표고객 유형별로 그들의 욕구에 맞는 차별적 마케팅을 가능

하게 할뿐만 아니라 고객의 반응율도 높아짐으로써 판매비용을 크게 절

감할 수 있으며, 또한 언더라이팅이나 클레임처리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고객들의 연령, 성별,

소득, 관심상품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향후 新商品이나

인터넷專用商品 및 目標市場選定 등의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連繫販賣 强化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휴사로부터 입수한 고객목록에서 자사와 계약하

고 있는 고객은 제외하고 타사 계약고객에게만 접근함으로써 기존고객의

DB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TM의 성공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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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해서는 기존고객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이외에 자사의

여타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기존고객과의 거래관계를 확대시

키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連繫販賣活動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계판매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고객의 라이프 스테이지(life-stage) 단계별로 적합

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권유함으로써 판매기회를 극대화한다든지 과거거

래정보를 토대로 기존가입상품의 보험기간 중에는 기존상품과 성격이 상

이한 상품을 권유하고 기존상품의 만기가 가까워지면 신상품의 교체가입

을 권유하는 방식이 바로 그 것이다.

5) 판매채널간 市場細分化

기존 보험회사가 직판에 진출하는 경우 가장 심각한 장애 중의 하나

는 과거 오랜 기간 육성해 온 대리점이나 모집인과 같은 기존 판매채널

과의 조화문제이다52) . TM이 주력시장으로 삼고 있는 위험도가 낮은 優良

契約者는 기존 판매채널에게도 매우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독일에서는 TM부서에서 확보한 고객을 전속대리점에게 소개해 주는

직판과 대리점방식의 연계(半直販化)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채널별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하

에서 개인보험시장에 TM이나 인터넷판매가 도입될 경우 기존 모집인이

나 대리점조직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는 TM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可望顧客을 기존 판매채널에게 연결해

주는 방식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목표고객이나 보험종

목에 따라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판

52)미국최대의 生保社인 프루덴셜이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설립한 Prudential

Direct社가 설립된 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1995년에 해체된 것도 기존 판매

채널의 반발 때문이었다(정홍주,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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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채널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손해보험의 경우

가계성보험과 기업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보험종목에 따른 판매채널간 시

장세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가계성보험중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간에 큰 차이가 없고 가입

이 의무화된 상품으로서 고객에 대한 전문적인 가입상담이 비교적 적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보험

회사간에 가격경쟁과 서비스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사업비의 절감여부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근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

동차보험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TM이 가장 경쟁력있는 판매채널이 될 가

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 가입의 강제성이 없고 보장성과 저축성이 혼합

되어있기 때문에 생보사 또는 타금융권과의 경쟁상품이라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동상품의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보험, 금융 및 세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판매채널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인 설

득과 권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접판매채널보다는 직급사

원이나 대리점 및 숙련된 모집인이 장기보험의 판매에 보다 적합한 판매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손보시장의 범위의 경제성에 대한 실증분

석결과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간에는 費用補完性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53). 이는 판매비용상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의 판매를 동일한 판매채널에서 수행할 경우 범위의 경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4).

기타 가계성일반보험의 경우 소비자의 수동적 가입성향을 감안해 볼

때 장기보험처럼 고객에 대한 설득과 권유가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모집인과 전속대

53) 이봉주(1994).
54) 이순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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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점이 직접판매채널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성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설득이나 권유보다는 리스크조사(risk survey),

손해방지(loss prevention) 프로그램 및 손해사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채널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55) .

6) 텔레마케터 (te le ma rkete r) 관리

TM이 DM이나 PC통신, 인터넷판매와 같은 직접판매채널과 근본적으

로 다른 점은 사람이 게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 특히 텔레

마케터의 확보는 성공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텔레마케터는 생·손보를 불문하고 保險募集人資格을 가진 자로 한정되

어 있으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제공하고 TM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수당체계에 의하거나 정액급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어떠한 형태이든 텔레마케터의 動機誘發과 生産性

提高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報償制度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TM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게재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생산성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정된 공간 내에서 비슷한 내용의 통화를

계속 반복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능률이 저하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텔레마케터에 대한 개별면담과 집중지도를 통

해 동기를 부여하고 여러 가지 보상방안의 강구나 달성 가능한 목표설정

등을 통해 생산성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절차를 확립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주기적으

로 통화내용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

다고 하겠다.

55) 이순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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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TM이나 인터넷판매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고경영

자의 확고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새로

운 직접판매방식은 도입초기에는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낮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감이 형성되기까지,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판매채널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용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TM의 경우 최고경영자는 컴퓨터시스템 등 TM

의 수행에 필요한 단계별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전문인력의 확충에 소요

되는 거액의 투자가 향후 收益改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야 한다.

2 . 방카슈랑스

가 . 法的·制度的 課題

1) 銀行의 保險窓口販賣 問題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불공정한 보험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의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판매채널의 판매비중이 높은 상황하에서 은행이

막강한 판매망과 공신력 및 저가격을 무기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모

집인이나 영세대리점의 붕괴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상당수 보

험회사의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환

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은행의 보험창구판매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되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은행이

- 115 -



보험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보험자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중 일부

에 한해서만 판매를 허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이 은행자회사의 보험

상품에 한해 전속대리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단계적 허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金融持株會社制度의 早期導入

그 동안 정부는 大企業의 經濟力 集中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

에서는 경영권지배를 목적으로 타회사 총자산의 50%를 넘는 주식을 소

유하는 純粹持株會社56)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지배

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타회사의 주식을 50% 미만만 소유하고 다른 사업

을 영위하는 이른바 사업지주회사는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

라서 사업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아무리 많이 소유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며 실제 상당한 사업지주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경제력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순수지주회

사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로 판단되며, 또한 지주회

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기업합병의 경우보다 결합의 강도가 약함에도 불

구하고 기업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지주회사를 일률적으로 금지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도 지주회사제도

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순수지

주회사설립을 금지해왔던 일본은 지난 1997년 6월 獨占禁止法을 개정, 이

를 허용하였다57).

56) 순수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柱式의 所有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事業內容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사업

지주회사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지배하

는 회사를 말한다.
57) 이에 따라 1997년 12월에는「持株會社의 設立 등 禁止의 解除에 따른 金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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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미국은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기

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경영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競爭制限行爲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사업이나 은행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지주회사법 과

은행지주회사법 에 따라 공익사업 또는 금융업 이외의 자회사는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럽은 지주회사의 설립이 더욱 자유로워서 미

국처럼 공익사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지주회사설

립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결합이나 주식취득 과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

정을 적용, 독과점 등 경쟁제한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정부에서도 金融業構造改編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7년 중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고 지주회사설립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법을 개정키로 하였으나, 금융위기의 도래와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 도입이 2000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지주회사의 도입이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선진국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집단과는 단순비교가 곤란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등 경영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와 금융권의 자율적인 대출심사기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IMF 구제

금융 이후 무분별한 차입경영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과거와 같이 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가능

성은 상당히 감소됐다고 판단된다. 특히 金融持株會社 설립시 정책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자회사의 소유와 자회사간 상호출

자를 금지하며, 기존에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이

關係法律의 整備에 관한 法律」이 통과되어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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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본과의 지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둘 경우 이러한 경제력 집중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회계정보의 투명

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조기에

허용하는 것이 金融産業의 構造調整을 원활히 하고 세계적인 종합금융화

추세에 대응한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다음의 <表 Ⅵ-2>는 자회사방식과 지주회사방식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한 것이다.

<表 Ⅵ - 2> 子會社方式과 持株會社方式의 長短點比較

겸업형태 장점 단점

자회사

·경쟁촉진을 통한 이용자의 편
의 제고
·모회사와 자회사간 원활한 업
무협조

·경영자원의 중복에 따른 다각화의
이점 반감
·금융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 곤란
·자회사의 경영부실이 모회사의 경
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계열회사의 조직문화적 특성과 업

무의 전문성 유지 곤란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익상충시 모
회사의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큼

지주회사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 통한

총괄적 전략기능 강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진입 및 퇴출의 원활화로 금
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특정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계
열금융기관에 파급되는 위험

이 비교적 낮음
·자회사방식에 비해 자금부담
이 경감됨
·출자관계의 단순화에 따른 경
영투명성 제고
·법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금융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심화

가능성
·지주회사의 이익추구가 개별 자회
사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음
·지주회사의 차입금이 자회사의 자
본으로 처리되므로 자회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될 가능성

·계열사간 대등한 위치로 인해 협조
관계가 취약할 수 있음
·자회사간 불공정한 내부금융거래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침해 가능성
·빈번한 진입 및 퇴출로 인한 안정
적 경영여건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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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保險會社의 방카슈랑스 對應戰略

1) 銀行과의 業務提携

현행과 같이 제한된 업무영역이나 은행의 대리점등록에 대한 규제하

에서 방카슈랑스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은행과 보

험간의 商品開發提携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또는 투신사와 보험

회사간의 상품개발제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제휴상품은 경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무영역의 지

속적인 확대와 아울러 자회사설립을 통한 은행업진출이 허용됨으로써 향

후에는 진정한 의미의 상품개발제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와 같은 제휴상품개발시에 중요한 점은 은행고객에 대한 성향분석

을 통하여 고객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방카슈랑스의 초기단계

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고객의 보수성을 감안하여 이자로 보험료

가 지급되는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이나 고액 예·적금고객을 대상으로

한 단체상해보험, 은행대출 연계상품 등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은행고객은 거래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

과 은행원이 보험상품판매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

휴상품의 이름에 은행의 이름을 넣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향후 업무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경험이 축적될 경우 收益性과 保障

性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 등 다양한 複合商品의 開發

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제휴상품에 대한 稅制支援與否가

성공적인 판매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설생보사나 외국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판매채널이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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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과 동시에 은행의 旣存顧客과 店鋪網을 확보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은행

이 전산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펌뱅킹시스템(firm banking system)

을 도입하여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수령이 가까운 은행점포에서도 가능하

게 하는 것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은행은 자금확보와 함

께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제고와 아

울러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綜合金融化에 대한 能動的 對應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列擧主義(positive system)와 엄격한 金融産業間 分業主義 原則에 의거하여

보험, 은행, 증권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새로운 업무나 상품에 대한 兼業

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엄격한 업무영역구분은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금융

시장의 안정성 유지에는 기여하였으나, 금융기관간 효율성경쟁이나 이용

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어렵게 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

책 의 후속조치로 1997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된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 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을 개편한 후 중장기적으로 종합금융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천명

한 바 있다. 따라서 21세기에 타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보험회사도 종합금융기관화 전략을 심도있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보험회사가 종합금융화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子會社 방식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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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銀行持分을 활용한 전략적 제휴로 대별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金融持株會社 방식이나 완전겸업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58) . 그러나 이

러한 방식들은 주요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나 기존에 은행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보험사만이 선택가능한 대안일 뿐이다. 따라서 자본

여력이 미흡한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은 자사의 競爭優位分析과 보험종목

별 收益性分析, 향후 市場規模 및 市場成長性 등을 토대로 채산성이 없는

보험종목을 정리하고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특정보험에 경영자원을 중점

적으로 투입하는 상품특화전략, 특정지역을 공략하는 지역특화전략, 우량

계약자나 불량계약자만을 선별인수하는 고객특화전략 등을 통해 전문성

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판매채널상의 취약점을 보완해나가는 차별적인 운용전

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8)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영수(1997) 및 김형기(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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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I. 結論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국가경제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우리나

라 보험산업도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체질개선의

중심과제의 하나는 산업의 效率性提高이며 그 중에서도 판매채널의 효율

성제고는 보험회사경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인적판매채널과 방카슈랑스와 TM으로 대

변되는 새로운 판매채널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매채널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

로운 판매채널이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효과

적인 운용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책당국에서는 공정한 효율성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제약요인들

을 과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M의 경우 제반 法的·制度的 與件이 마련될 경우 가계성손해보험이

나 개인생명보험을 중심으로 기존의 인적판매채널시장을 대체해 나가리

라 예상된다. 아울러 TM의 가격경쟁력과 전화매체의 편리성을 극대화하

기 위하여 선발사를 중심으로 로우테크형 직판전문자회사 또는 중장기적

으로 하이테크형 직판전문자회사의 설립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

터넷판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회사홍보나 상품안내 또는

기존 판매채널을 보완하는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電子書名制度 등과 같은 제반적인 제도보완책이 마련될 경우 중장기적으

로는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을 무기로 새로운 판매채널로서 자리잡을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판매채널의 浮上은 제5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존 판매채널의 萎縮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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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은 시장세분화를 통해 판매채널간 갈등을 조정하면서 판매채

널을 整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종합금융화시대에 뒤쳐질수록 우리 보험

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궁

극적으로 완전겸업을 지향하면서 금융산업간 업무영역의 지속적 확대와

아울러 자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간의 자율적 경

쟁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 동안의 칸막

이식 영업에 안주했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綜合金融

化에 대응한 戰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본연의 고

유업무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통해 차별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21세기 보험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

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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